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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조세정책의 흐름과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 -





2020년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

모시는 글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더욱 발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한국조세법학회는 2020년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게 되

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확산으로 예전과 같은 방식의 학술발표대회 진

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학술적 발전을 도모

하면서도 회원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도

입하여 학술발표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는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학회 실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현장에서는 “최

근 조세정책의 흐름과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총 네 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

이 진행됩니다.

1주제인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 대비한 기업조세정책 방향”은 서울

여자대학교 경영대학의 이성봉 교수님이 발표해주시겠으며, 2주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는 세무학박사이신 김상술 박사님이, 3주제 “상속공제제도에 관한 검토”는 경희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의 김두형 교수님이, 4주제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쟁점 소고”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종수 교수님이 각각 발표하시겠습니다. 

우리 (사)한국조세법학회는 2016년 조세논총 창간호를 발간한 후, 2019년에도 총 4호의 

논문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 학회지는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심사를 

거쳐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학술대회 참여와, 

옥고인 연구논문 투고 덕에 이룬 쾌거입니다. 저와 우리 학회 임원들은 빠른 기간 내에 학회

지인 조세논총이 등재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좌장･토론을 맡아주

신 연구자분들과, 개최 준비 과정에서 협조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

로도 (사)한국조세법학회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조세법 분야에 대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사)한국조세법학회 회장  서 희 열





• 12:30～13:30
참가자 등록 및 접수

이사회

• 13:30～15:00

제1부 논문발표

< 제1주제 >

• 제  목 :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 대비한 

기업조세정책 방향

• 발표자 :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좌  장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 토론자 :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김경조 (KPMG삼정회계법인 이사)

< 제2주제 > 

• 제  목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60662판결 평석)

• 발표자 : 김상술 (법무법인 평안/세무학박사)

 • 좌  장 : 이준규 (경희대학교 경영대 교수)

• 토론자 :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연구담당 부회장)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한국조세법학회 2020년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

-최근 조세정책의 흐름과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

 일    시 : 2020년 06월 13일(토) 12:30～ 17:30

 장    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

사회 : 구성권(총무이사, 명지전문대학 교수)

세 부 일 정



• 15:00～15:10 Coffee Break

• 15:10～16:40

< 제3주제 > 

• 제  목 : 현행 상속공제 제도에 관한 검토

-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를 중심으로 -

• 발표자 : 김두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좌  장 :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 토론자 : 최  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세무학박사)

< 제4주제 > 

• 제  목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쟁점 소고

- 간접비용(공통비용)의 배분문제를 중심으로 -

• 발표자 :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좌  장 :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부문장)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 16:40～17:00
제2부 연구윤리교육

• 강  사 : 김진태(학회 사무국장, 중앙대학교 교수)

• 17:00～17:30

제3부 정기총회 및 우수논문상 시상

• 사회자 : 구성권 (총무이사, 명지전문대학 교수)

• 시상자 : 서희열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 17:30～ 폐회

※ 사정에 따라 좌장 및 토론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0. 6.

(사)한국조세법학회 회장  서희열

2020 춘계학술발표대회 준비위원장  김영순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 대비한 

기업조세정책 방향

    

∙이 성 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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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김 상 술 (법무법인 평안/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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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1)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60662 판결 -

김 상 술*

차  례

Ⅰ.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이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Ⅱ. 원심판결의 요지(국승)

Ⅲ. 대상판결의 요지(국패, 파기환송)

Ⅳ.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1. ｢부가가치세법｣ 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일반 이론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법원의 판례의 입장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Ⅰ.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쟁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표 1>과 같다.

나. 원고는 자회사 지배 또는 경영관리,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의 공동상품 개

발, 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브랜드사용료 수익과 자회사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익, 자회사등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이자, 예금이자 등의 투자수

익 등을 얻고 있다.

* 법무법인 평안, 세무학 박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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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2.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

지원

3.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4. 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 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5.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다. 한편, 원고는 브랜드사용료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

였고, 매입세액은 아래 <표 2>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산출

하였다.

<표 2>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전액공제) : 브랜드 사용료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브랜드 

광고선전비, 브랜드수수료 산정 용역비, 상표권 등록비용 등.

② 불공제 매입세액(전액 불공제) : 자회사 출자 및 대여를 위한 차입관련 비용(사채발행시 평가수수

료 등),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③ 공통매입세액(안분공제) : 상기 매입세액 외에 사무실 유지를 위한 각종 경비(임차료, 통신비, 비

품 구입비 등). 회계･세무 자문비용 기타 용역비 등 관련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전체 수입금액을 면세사업수입금과 과세사업수입금으로 분류한 후 배당

금, 자회사등 자금지원으로 인한 대여이자(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하여 주고받은 대여이자로서 각 반기별로 최소 약 274억 원에서 최대 

약 504억 원, 이하 ‘이 사건 대여이자’라 한다), 예금이자 및 대손충당금환입액 등을 면

세사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전체 수입금액 중 면세사업수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불공제 비율로 산출한 후,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

제되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 왔다.

마. 그러나 원고는 당초 면세사업 관련 공급가액에 포함시킨 배당금수익, 예금이자, 이 사

건 대여이자, 대손충당금환입, 단기매매증권관련이익을 이 사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투자수익 등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과세사업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으로 하고, 다만 재계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2013. 1. 25.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2013. 3. 14. 2010년 1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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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경정청구 중 이 사건 대여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 항목은 면세사업 관

련 수입금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대여이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 비율을 계산하여, 2013. 5. 21. 위 경정청구 세액 중 일부인 OOOO원에 대

하여 환급결정을 하고, 나머지 경정청구(합계 OOOO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령 

가.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이하 각 호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

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1)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

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

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

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이하생략)

1) 2013. 2. 15. 대통령령 제24259호로 개정 시 면세사업은 ‘비과세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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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1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할 것

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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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가. 쟁점

이 사건 대여이자를 면세공급가액 및 총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는 이 사건 대

여이자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비과세대상으로서 면세공급가액 및 총 공급가액에서 제

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원고의 주장요지

①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

을 주된 사업으로 할 뿐, 기본적으로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는 회사(즉, 금융기관)가 아

니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

하는 업무(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지주회사가 금

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령

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한 결과의 산물이 아니다. 따

라서 이 사건 대여이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수령

한 금원이 아닌 비과세대상으로서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②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서 배당금과 같은 투자수익은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바, 출자금의 경우 자회사의 자본금을 형성하고, 자금대여

의 경우 자회사의 부채를 구성하지만, 그 자금조달이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를 달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이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

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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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바, 원고가 

자회사등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대여이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지

주회사의 부수적인 업무로서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자회

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은 원고의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한 지원한도, 지원절차, 

지원자금의 조달, 지원기간, 지원금리 결정방법 등에 따라서 아래 <표 3>과 같은 과정

을 거쳐 실행한다.

<표 3> 금융지주회사의 부수적인 업무 중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 내용

① 자회사 중 조달금리가 원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회사등이 원고에게 자금지원 요청을 함.

② 원고가 자회사등으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자금지원 담당부서는 자금융도, 지원요청

사유 및 해당 자회사의 영업실적과 리스크요인을 검토하여 자금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자금

의 조달 방법을 정함.

③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은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발행 및 기타 차입 등 외부조달과 회사의 자체 

보유자금으로 조달함.

④ 대여이자율은 대출시 마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에 규정된 결정 방법을 

따르는바, 지원자금을 외부 조달한 경우에는 조달금리에 조달부대비용, 충당금적립비용, 업무원

가 등을 가산한 금리로 함.

  ※ 대여이자율 : 조달금리+조달부대비용+대손충당금적립비율(
*1
) +업무원가(

*2
)

*1 충당금적립비율 : 조달금리의 0.5%
*2 업무원가 : 0.04%(은행 일시상환 일반자금대출 직접비 준용)

⑤ 조달된 자금을 자금지원을 요청한 자회사등에게 대여함. 

나. 원고는 자회사 대출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회사채 또는 기업

어음 발행 및 기타 차입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2012. 3. 14.자 LG카드에 대한 

OOOO원 대출 및 같은 날 AA캐피탈에 대한 OOOO원 대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

73회차 회사채 발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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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원고의 회사채 발행 내용

○ 사채 발행 내역

   발행일 : 2012. 3. 14. 만기일 : 2017. 3. 14.

   발행규모 : OOOO원

   발행금리 : 3.99% 실질금리 : 4.05% 

   이자지급 : 3개월 후급

○ 사채 발행비용 내역

   인수 수수료 : 발행금액의 0.25% (OOOO원), 납부기관 : 주간사

   발행 분담금 : 발행금액의 0.07%(OOOO원), 납부기관 : 금융감독원

   상장 수수료 및 연부과금 : OOOO원,  납부기관 : 증권거래소

   등록 수수료 : OOOO원, 납부기관 : 증권예탁원

 

Ⅱ. 원심법원 판결의 요지

1. 원심법원의 판단(국승)

원고가 회사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회사등에서 자금을 대출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동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제18호는 ‘그 밖의 금전대부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2014. 2. 21. 대통

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1호는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관하

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나목) 용역’

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

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

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 전단은 ‘“대부업”

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

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금융

기관은 아니지만 부수업무로서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원고가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

거나 또는 기업어음 발행 및 기타 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외부 조달 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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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투입한 비용 등을 추가한 대출금리로 원고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에게 자

금을 대출하였는바, 원고의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 대출행위는 앞서 본 ｢은행법｣상의 은행업

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

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 또는 대부업법상의 대

부업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기관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업 등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대여이자를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여이자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대상판결의 요지(국패, 파기환송)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제1호)과 ‘그 밖의 금전대부업’(제18호)을 금융･보험 용역의 하나로 열거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은행법｣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

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은행

업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

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 등으로 대부업을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은행업이나 대부업(이하 ‘은행업 등’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

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

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은

행업자 등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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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이것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그 받

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

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이다. 이와 달리 자금융

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

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 등으로 마련된 ｢금융

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

록 하면서(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70조 제4항). 

이러한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를 위한 자

금조달 등이 포함된다(｢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금융지주

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자신이 지배･경영하고 있는 특정 자회사 등에 단순

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

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

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

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기는 하지만 면제될 뿐인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

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

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

세액을 가려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과 관

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공급

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

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

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방법 등 다

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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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내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

55329 판결 등 참조).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인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업무를 수행

하고 이들로부터 이 사건 대여이자를 받았더라도 자금융통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에 해당

한다. 또한 원고가 받은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가 곧바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낼 수 없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Ⅳ.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1.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일반 이론

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EEC(유럽경제공동체) 제6차 지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EEC 제6차 지침에서는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

한 비율에 계산하고, 그 비율은 사업 부문별･실제상황에 따른 구분 등의 비율로 한다. 과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하여 공통매입

세액에 대하여만 안분계산하는 방법인 개별대응방식(個別對應方式)에 의하거나,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의 총 합계액에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하는 일괄배분방식(一括配分方式)에 의할 수 있도

록 하면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자본재의 공급가액과 부수적인 거래에 대한 공급가액(예, 부

동산의 매각, 금융거래에 대한 공급가액 등)에서 제외되고 있다.2)3)

2) 이성식, ｢부가가치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8.

3) 과세공급가액(A)에 대응하는 과세매입세액(a), 면세공급가액(B)에 대응하는 면세매입세액(b), 과세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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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용

우리나라는 개별대응방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25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

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특정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그 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게 

되나,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인 

공통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에 의해 다음 산식과 같이 각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도록 하였는바, 쟁

점규정은 2013. 2. 15. 대통령령 제24259호로 개정 시 면세사업에 ‘비과세사업을 포함’하는 것

으로 개정되었고,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 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

가액에 면세사업 등4)에 대한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및 공공

보조금을 각각 포함하였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여기서 비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비과세’라는 용

어를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제9항5)과 제12조6)(용역공

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공통하는 공통매입세액(c)인 경우, 

*개별대응방식에 의한 공제매입세액 = (a) + (c) × A/(A+B)

*일괄대응방식에 의한 공제매입세액 = (a) + (b) + (c) × A/(A+B)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 등’이라 한다.

5)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6)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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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의 특례)에서 열거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총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이라는 표

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 공급(국외거래), 사생활 영역에

서 이루어지는 공급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하겠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법원의 선 판결의 입장

법원은 쟁점규정이 2013. 2. 15. 대통령령 제24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건들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즉 비과세 개념에 관한 법리를 

만들어 아래와 같이 수차례 판결7)해 왔는바,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겸영할 때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의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쟁점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거나 그 대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비율

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쟁점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카지노 판결(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카지노 도박수입금액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

세사업(카지노 입장료 수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쟁점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2) KBS 수신료 및 EBS 수신료 판결(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판결)

방송용역제공은 무상의 용역제공으로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수신료 등은 그에 대한 대

가가 아니어서 그 비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비과세 사업과 과

세사업(광고용역)에 공통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

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45731 판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4두553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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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보조금 관련 판결(대법원 2016. 6. 23. 2015두45731 판결)

원고가 운영재원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없으므

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은 무상의 용역제공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지 아니하여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4) 한국환경공단의 국고보조금 관련 판결(대법원 2016. 3. 24. 2013두19875 판결)

해당 사업자가 비과세사업(폐비닐 수거･처리 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는 비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일관되게 비과세사업인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사업

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고,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4항 등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하라고 판시하였다8).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가. 대상판결은, 원고의 자금융통 등이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받은 은행업자 등이 불특

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은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금융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

세 부과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자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 될 여지

가 없다는 것이다. 

  원고는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한 지원한도, 지원자금의 조달, 지원기간 지금금

리 결정방법 등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 지침상의 조달금리, 조달부대비용,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업무원

가만을 더한 금액을 대출이자율로 정하고 별도의 수수료 명목의 금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등으로부

터 돈을 받았더라도 이를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가로 볼 수 없는 경

8) 유철형,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대여금 이자 부가가치세 부과할 수 있나?”(대법원 2019. 1. 19. 선고 

2015두60662 판결), ｢유철형의 판세4｣ 세정일보, 2019.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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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면 쟁점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제2장 제1절의 과세대상거래(제9조 재화의 공급,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제11조 용역의 공급, 제12조 용역의 공급의 특례, 제13조 재화의 수입, 제

14조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을 규정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면세대상(제26조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28조의 면세의 포기) 

대상에 열거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의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에서 금융･보험 용역을 면제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

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제18호에서 ‘그 밖의 금전대부업’을 금융･보험용역을 열거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9)은 ‘제1항 각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

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금융 유사용역은 면세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금융･보험업과 업종

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과 동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10).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금융･ 보험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대신

에 이들의 금융수입금액에 1천분의 5 상당의 교육세를 부담하는 점에서 대상판결에 따

라 원고의 이 사건 대여이자가 비과세 수입금액으로 교육세 과세에서도 제외되므로 

이는 원고의 자회사에 대한 금융용역제공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

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시행 1977. 7. 1.] [대통령령 제8409호, 1976. 12. 31., 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현행규정 제40조 제2항으로 존치되어 시행 중에 있음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제11호에 금융보험용역으로 변경되어 개정됨

10)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23136 판결, 같은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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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11).

  원고는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등의 부수업무로서 ‘자회사 자

금지원 지침’에 따라 원고가 직접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또는 기업어음 발행 및 기타 

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외부조달금리에 원고가 투입한 비용 등을 추가한 

대출금리로 원고의 자회사 등에게 자금을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대출행

위는 앞서 본 ｢은행법｣상의 은행업에 유사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 또는 대부업법 상의 대부업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금융기관이 하는 용역의 본

질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가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기관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업 등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대여이자를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Ⅴ. 결 론

대상판결은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이 면세공급가액에 명문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의 상황에 대한 판결로서, 종

전 대법원이 유사한 사건들에서 밝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

해 준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 등을 위해 자금지원 융통 등의 

역무를 제공하면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순수한 이자 명목의 금

원을 받았고, 원고가 직접 자기의 금원을 빌려주는 주체라거나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

으로 원고의 자금지원업무를 역무의 제공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다행히 쟁점규정은 2013. 2. 15. 대통령령 제24259호로 개정 시 면세사업에 ‘비과세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에서 대상판결 이후로는 이러한 판결은 없을 것이다.

11)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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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를 중심으로 -

 

김 두 형*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상속과세에 있어서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 산정과정을 대략 살펴

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빼고, 여기에 상

속인 등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내에 증여

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다. 다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

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

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사전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서 최종적

으로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위와 같은 상속세 과세구조에 있어서 상속공제는 단순히 과세표준 및 세액산정을 위한 산

술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의 특성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상속세 부담을 줄

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도 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담세능

력을 다방면에서 고려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상속세의 과세 목적인 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각종 상속공제 제도가 국민의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여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지침으

로 기능하고 있다. 가령 가족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보유 중인 자산의 구성을 계획한다든지 

할 때 상속세 부담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업

* 경희대학교 법전원 교수

1) 주요 국가의 상속세 과세체계와 현황을 보면 대체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추세를 이어왔지만 날

로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 국가재정 수요의 확대 등으로 상속세를 강화하여 세부담 수준을 

높이려는 일부 움직임도 있다. 상속세가 어느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든지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는 세율의 변동이 아니더라도 상속공제의 확대나 축소를 통한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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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속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와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지

원을 대폭 늘리는 추세이므로,2) 기업가들의 관심이 가업상속공제 등에 쏠리고 있다. 

이상과 같은 상속공제 제도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파장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처한 경제상

황은 물론 국민의 소득수준･생활양식과 가족관계 등 변화된 사회 여건 및 상황을 적극 반영

하여 기존 공제항목의 존폐를 결정하거나 그 공제액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1996. 12.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전면 개정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는 등 제도가 크게 변화한 이후 단지 상

속공제 범위가 일부 상향 조정되었을 뿐 현재까지 공제항목 등 기본적인 골격은 거의 변화

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일괄공

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공제할 금액은 상증세법 제24조 규정

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등을 받은 재산, 사전증여가액 등을 뺀 잔액을 한도로 제

한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계산된 공제한도액이 각종 상속공제에 따라 계산한 공제대상 금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도액만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

출한다. 그 결과 통상 배우자 없이 피상속인 사망한 경우 일괄공제라는 제도에 의하여 상속

공제액이 최소한 5억원, 배우자 있는 경우는 배우자공제를 포함하여 총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상속인에게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다

면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로 인하여 공제의 폭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전체 상속재산가액이 크

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 상속공제 제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상속공제의 취지에 비추

어 볼 때 공제적용의 한도 설정에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에 대한 근본 의문을 가

지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상속공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고 볼 수 있다. 주로 외국 입법례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인적공제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거나,3)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입장에 서

서 배우자공제 내지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를 위한 입법 개선을 촉구하거나,4) 상속인의 인적

구성에 따라 상속세의 부담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증하고 인적공제의 대폭 확대를 주

장하는 것 등이다.5) 하지만 그동안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에 대하여는 이렇다 할 논의가 없

2) 정승영,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4, 

121－150면.

3) 서정우,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비교 및 시사점：인적･물적공제 및 세율제도를 중심으로”, 조세연

구 제18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9., 137-168면.

4) 이상신,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5호, 

한국세무학회, 2019. 10.,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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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상증세법 제24조에 대한 타당성과 법적 쟁점을 찾아보

고 그 개선에 필요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상속공제의 현황과 내용

1. 상속공제의 취지와 현황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가 아닌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기초공제를 

비롯하여 피상속인의 부양가족 등 인적사정을 고려한 공제와 상속재산 자체의 물적사정을 

고려한 각종 공제 등으로 나누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피상속

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상속

인의 생활안정 내지 생계유지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 세계 상속세 과세체계는 크게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나뉘는데 조세공평을 

위한 응능부담의 원칙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상속공제는 본래 상속인들의 개인적 사정을 반

영하여 과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유산세방식보다는 유산취득세방식에서 더 효과적이

고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의 상속세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

세체계인 미국･영국 등과 달리 다양한 각종 상속공제 항목을 두고 있다. 비록 상속인 각자에

게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인적공제 효과가 미

치게 된다. 이로써 마땅히 공제사유가 없는 상속인에게까지 상속세 부담 경감의 혜택이 주어

지고 실제 공제대상인 상속인에게는 그 혜택이 적게 돌아가게 됨으로써 상속공제의 의미는 

반감된다고 볼 수 있다.6) 

그렇더라도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 산정은 상속공제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실제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행하는지 여부, 있다면 납부할 세액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등도 상속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만일 정책적으로 

상속공제 한도를 크게 확대한다면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자의 수가 급증할 수도 있다. 

5) 심충진, “상속세 과세체계와 인적공제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세무사회, 

2019, 409면. 

6) 김병일,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안 -최명근 선생의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7권 제

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9.,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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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세제의 유명무실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

른다. 이처럼 상속공제 제도가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세무행정 및 국세징수에 미치는 효과

가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피상속인 356,109명 중에서 

과세미달자가 무려 348,607명으로 97.7%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어서 극소수 피상속인의 경우

만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표1). 또 상속세 결정자(과세미달 제외)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상속공제의 비율이 거의 45%에 이르고 있다. 한편으로 상속

공제 항목별 비율 구성은 배우자공제가 약 44%를 차지하는 데 반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

적공제는 각각 5%와 2%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표2).

<표 1> 상속세 결정 현황(2018년)
(단위: 명, 백만원)

합  계 과  세 과세미달

피상속인 수 총상속재산가액 등 피상속인수 총상속재산가액 등 피상속인수 총상속재산가액 등

356,109 46,623,293 8,002 18,278,452 348,107 28,344,841

*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 2019

<표 2> 상속공제 현황(2018년)
(단위: 백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소계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기타공제

공제적용한도 

초과액

16,434,491 7,399,777 391,924 3,213,928 150,146 4,192,422 548,643

*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 2019

2. 상속공제의 내용

 

가.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상증세법 제18조 제1항). 1996년 법개정으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

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상속세의 기초공제는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활기초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모든 상속에 대

해 무조건 해주는 공제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와 상속인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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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적공제

조세법상 인적공제란 납세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인간다운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이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고 있는데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품･의류･주거를 충당할 수 있는 물질적 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세법에 반영하여 인간다운 최소생활의 보장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인

적공제라 할 수 있다. 

상증세법상 인적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

우에 상속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인적사정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것이다. 인적공제에 속하는 

것은 크게 배우자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로 나눌 수 있다. 

(1)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

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

며,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한 재산이 없거나 또는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배우자공제로 

인정한다(동조 제4항).

배우자 간의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

하다고 보아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 무제한 전액공제를 하고 

있다.7)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전액을 공제하는 이유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

자의 기여분을 고려하고 피상속인의 사후에 생존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명목상

의 배우자공제를 이용해 상속세의 면탈을 꾀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한하여 계산한 금액의 공제를 인정하고, 고액재산가의 지나친 세부담 경감을 

고려하여 30억 원의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이상신, 앞의 논문,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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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이외에 그 밖의 인적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 생활관계를 참작하는 

의미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

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나 교육비 등을 많은 경우 상속재산에서 지출하게 된다. 

또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 연로자에 대하여도 제도상으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각종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다(상증세법 

제20조).

자녀의 수에 관계 없이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하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1인당 1천만원에 19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

한다. 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원

을 공제하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 1인당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

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

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3)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상속인의 인적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항목별공제 대신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액과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그 밖의 인적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일괄하여 공제할 수 있다(상증세법 제21조 제1항). 납세의무자가 그 밖의 인적공제 대신에 

일괄공제를 선택하더라도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및 재해손실공

제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괄공제를 도입한 이유는 배우자의 유무, 자녀의 유무와 그 인원 수, 물적공제 허용 대상 

자산의 유무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상속인의 세 부담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8) 일괄

공제액이 5억원으로 결정된 이유는 대부분 상속의 경우 배우자공제를 제외하면 공제액 합계

가 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은 일괄공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자녀 수가 많거나 장

애인이 2인 이상 있는 가족과 같이 예외적인 사례에 한해 항목별공제를 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9) 이런 점에서 일괄공제는 정책적으로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아울러 다소 복잡한 그 밖의 인적 공제액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최소한 표준공제를 설정하여 인적공제 계산을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입법

8) 한상국･배준호･이광재,외 2인, 상속･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6, 288면.

9) 김신언, “유산세형 상속과세제도에서 우리나라 상속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와 법, 서울시립

대법학연구소, 2011. 10.,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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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뜻도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기초공제액을 제외하고 기타 공제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를 선택하는 편이 상속세액 계산상 유리하게 된다.10)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상속의 

경우에 5억원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하여 최소한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문 해석상 ‘상속인’은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실제 상속인이 

된 경우라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 물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성질과 특수성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제도이다. 

(1)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금액 중 순금융재산(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금융채무를 가감한 잔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순금융재산가

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

액,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상증세법 제22조 제1항).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이유로 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액이 실지 시가에 못 미치는 데 비해 금융자산은 재산가액이 

100% 평가된다고 볼 수 있어 금융재산공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자산 보유자

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2)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상증세법 제23조 제1항).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되

는 경우에 실제 상속받은 재산상당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인 

10) 통상 4인 가족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거의 일괄공제가 유리하며, 계산상 항목별

공제액 합계가 일괄공제액보다 크려면 자녀가 6명 이상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서 장애인 

가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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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자기의 고유재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물적 생활기초를 침해할 

수 있어 인정하는 것이다.11) 

(3)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

가액(주택 부수 토지의 가액을 포함)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

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취지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4) 가업･영농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춘 상속의 경우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으로 일정액을 공제한다(상증세법 제18조).

상속인의 영업용 기초재산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가업･영농상속공제가 도입되었고, 중

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 최대 1억원을 한도로 신설되

었다. 이후 공제한도를 점차 확대하여 공제금액을 최대 500억원까지 늘렸고 최근 업계의 요

구사항을 반영하여 가업상속 요건을 일부 완화하였다.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는 법조항이 기초공제라는 표제의 법조항에 위치하고 있으나 기

초공제와는 성격 및 공제 인정취지가 명백히 달라서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Ⅲ.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1. 입법취지와 법률의 개정 경과

가. 법률의 규정

현행 상증세법 제24조는 각종 상속공제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의 합계액을 일정 한도

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물적공제 

등의 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한도로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1) 박훈･채현석, 상속 증여세 실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12, 315면.



◆◆◆

57

 

 현행 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

①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및 재

해손실공제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단, ③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만 적용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이고 상속재산가액이 3억원, 배우자

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7억원이라고 할 때, 상증세법에 상속

공제 한도가 없다면 상속세 과세가액 10억원이고, 상속공제 중 배우자공제 5억원과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면 과세표준 0원, 상속세액 0원이 된다. 그런데 상속공제 한도를 적

용함으로써 상속세 과세가액 10억원, 상속공제한도액 9억원{상속세 과세가액 10억원 - 1억원

(사전증여재산가액 7억원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1억원만큼은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과세된다.

이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전증여재산이 있거나 상속인 외

의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나. 입법취지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를 정해 놓은 이유는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재산을 고유의 상속재산

(위 사례에서 3억원)으로 한정하고, 사전증여재산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를 과세하기는 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로 남아있는 고유의 상속재산은 아

니므로 각종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데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속공제의 합계가 본래의 상속인들이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 이내인 것이 상속

공제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고, 수유재산가액과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취지에 부응하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법조항이 개정되는 과정을 거치

면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빼는 것으

로 변경되고 더욱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그 의미가 축

소되면서 당초의 입법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상증세법 제24조의 개정 경과

①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가 처음 신설된 1996. 12. 30. 전부 개정된 상증세법 제24조는 다

음과 같이 규정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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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

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

한다.

② 1998. 12. 28. 개정법은 상속인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 중 배우자 증여공제액 만큼을 상

속공제 한도 안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하였다. 상속공제 한도 설정의 근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우자 증여공제가 인정되는 사전증여에 대해 상속공제가 인정되도록 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

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2000. 12. 29. 개정된 법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할 때 배우자

가 아닌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의 경우까지도 증여공제액을 빼서 공제한도를 산정하

도록 함으로써 상속공제가 확대되었다. 그 취지는 사전증여재산만 있어 기납부증여세액

을 공제하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빼서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하다보면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

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해손실공제도 위와 같이 빼는 것

으로 상속공제가 확대되었다.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

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

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2002. 12. 18. 전문개정 법에서는 상속인의 상속포기의 경우가 새롭게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에 추가되었다.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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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⑤ 2015. 12. 15. 개정된 법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기본적으

로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까지는 공제한도 적용이 없이 전액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는데도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과세에 해당하는 사례

가 있어 이를 감안한 입법으로 보인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

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

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⑥ 2016. 12. 20 일부 개정된 법은 단지 제1호와 제2호의 상속인이라는 법문언 앞에 ‘선순

위인’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는데,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

으로 보인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

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

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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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적용 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상증세법 제2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해

당 사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뺀 잔액으로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가 제한된다. 이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개별조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가.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의 가액(제1호)

(1) 규정의 취지

만일 피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상속인에게 

유증･사인증여 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따로 문제 될 것이 없다. 따

라서 상속공제 일반에 따라 상속공제가 인정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 등 상속인이 아

닌 자로서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유증또는 사인증여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아예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12)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경우에 상속공제 적용

에 있어서 해당 재산을 빼는 이유는 상속인에 대한 공제의 효과를 상속인 아닌 자에게까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13) 다른 한편 피상속인이 유증･사인증여 등을 통해 고율의 상

속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차단하여 공평과세를 이루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넓게 

보면 유증･사인증여 등 수유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상속세 과세체계와 부합시키

기 위한 것이다. 

(2) 해석론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특별연고자는 상

증세법상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분여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므로,14)

상속공제가 제한되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2) 마찬가지로 만일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재산 전부를 유증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을 빼면 잔액이 없게 되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0”이 된다. 

이 경우 손자는 상속에 따른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고, 심지어 기초공제조차 받을 수 없다.

13)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3, 731면.

14)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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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

게 반환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논리적으로 해당 반환한 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15)

(3) 소결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각종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부양과 

관련된 인적 생활관계 및 물적 생활기초 등 친근관계에 기인하여 인정하는 배경을 갖고 있

다. 그러므로 상속공제의 효과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부여하지 않으려고 공제할 금액의 합

계 한도와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도 특별히 부당하다거나 상속공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

한다고 법적으로 이의를 달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산세방식의 과세체계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귀속되

지 않는 상속인 등이 있어도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법적 측면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상증

세법 제24조 제1호에 관한 입법취지의 이론적 토대는 매우 빈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수유

재산만으로 상속세를 산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유자가 받은 상속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상속세에서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경제적 물적기초를 형성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불

공평을 초래한다는 의미도 고령화 사회에서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오늘날 상속세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유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인정 여부는 단순히 조세정

책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제2호)

(1) 규정의 취지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은 2002년 새로 신설되어 2003년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

용되고 있다. 법문이 ‘선순위인 상속인’이라고 개정된 것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

기한 경우의 상속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른 후순위 상속을 의미

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16) 

이 규정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실질적으

15) 서면-2019-상속증여-0426 (2019.05.31)

16) 만일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자의 상속분은 포기자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 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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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사인증여를 받는 경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 해당 상속재산에 공제를 하지 않도록 하여 각종 상속공제를 선순위 상속인에게만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

게 유증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24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공제한도액이 ‘0원’이 되어 상속공

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역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전에는 그 지위가 상속인이 아닌 자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로 인하여 원래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던 후순

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

게 되는 것이므로 위 두 경우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아 같은 기준에서 이를 규율하

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양자간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7) 

(2) 법적 쟁점

다음 사례를 통해서 실제 상증세법 제24조 제2호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18) 

피상속인 甲은 미혼으로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였는데,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의 

상속 포기로 제3순위 상속인인 망 甲의 형제자매인 乙과 丙이 재산을 공동상속받았다. 乙과 

丙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3,610,934,806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을 차감한 후 산정한 상속세 890,599,06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

은 경우인 乙과 丙에게는 상증세법 제24조 제2호가 적용되어 공제 적용 한도가 0원이 된다

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전혀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산정하여 乙과 

丙에게 373,606,170원의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위 사안에서 상증세법 제24조 제2호를 적용한 결과 몇 가지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첫째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와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를 합리적인 이

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17) 박훈･채현석, 앞의 책, 341면.

18) 헌법재판소 2017. 4. 18. 2017헌마357 결정의 사안인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은 각하되었다.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

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나 심리를 받아보지 못하고 제소기간을 준

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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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둘째로 상증세법 제24조 제1호 및 제3호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유증재산가액과 증여

재산가액에 대해서 상속공제를 허용할 경우 초과누진세율 적용 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위 가

액들을 합산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13조의 입법취지 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제 적용의 한도

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탈세나 상속세 누진 회피의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상

속세 공제 적용의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빼도록 정

하고 있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셋째로 상증세법 제24조 제2호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에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해서 

약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27조와 비교해보더라도 지나치게 가

혹하여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도 입법취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증세법 제24조 제2호

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9)

대법원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한

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포함시킨다면 어느 범위 내에서 포함시킬지 등은 기본적으로 입

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 범위 내에 있고, 위 상속공제 한도 규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

더라도 상증세법 제24조 제2호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

우에는 상속세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 시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을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권을 본

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20)

(3) 소결

상증세법 제24조 제2호에 대하여는 보는 관점에 따라 입장이 나뉠 수 있다. 선순위 상속인

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생활안정 내지 생계유지를 위하여 상속세 부

담을 완화하여 줄 필요성도 크다고 본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선순위 상속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에도 선순위 상속인이 본래대로 상속받는 경우와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로 상

19)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68802 판결.

20)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85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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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받는 경우의 상속공제를 다르게 규정할 수 있고 이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피상속인과 가족공동체로서 인적관

계가 없다거나 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일 수도 있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위 규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공제를 전혀 적용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한 배우자와 자녀 없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오늘날 가족의 구성이나 상호관계, 생활 및 거주방식이 종전과 크게 달라졌고 사회경제 전

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가 있는 관계로 가족의 사정에 따라 생계유지 및 부양방법에 편

차가 큰 점을 고려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그리고 과도한 방법으로 후순위 상속인을 불리

하게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헌법적 관점에서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판례는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 간 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납세의무자의 기본권

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고서 입법형성권을 널리 인정하는 완화된 심사기준

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이 조세평등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적으로 정당

화될 수 있는지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 간에 적정한 균형관계에 있는지 등을 비례

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타당할 것이다.21) 

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3호)

(1) 규정의 취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10년 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인하

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2) 이는 피상속인이 장차 상

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자 등에게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

전하여 고율인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

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1) 이동식, 조세법과 헌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2, 112-113면 참조.

22) 여기의 ‘상속인’이란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본래의 상속인뿐 아니라 수유

자를 포함한다.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경감을 방지한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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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전증여로 인하여 납부하게 되는 증여세 합계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될 상

속세액보다 많거나 동일하다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행 과세체

계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증여를 남발하여 재산을 분산시키는 등 위장

증여로 인하여 부담하는 증여세액이 상속세보다 적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한 것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만일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지 아니하면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합

산된 사전 증여재산가액까지 공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의 환

급효과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도

록 한 이유는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상증세법 제24조 제3호에 규정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나 재해손실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뺀 가액이므로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있어서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또는 재해손실공제액 만큼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공제 적용 한도에 있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세 과세표

준에 한하여만 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사전증여재산만으로 구성되

어 있는 경우의 상속공제 한도액은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공제액이 된다.

(2) 위헌 여부에 관한 논란

상속인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일괄공제액 5억원도 공제되지 아니하고 그 이하로 

공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음의 사안을 검토해보기로 한다.23)

甲은 1997. 12. 14. 자녀들인 乙과 丙에게 거제시 일운면 소재 전 844㎡를 증여하였다. 甲

이 1999. 1. 29. 사망하자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으로 거제시 일운

면 소재 전 196㎡ 등 부동산 및 현금(예금) 4,826,13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서, 위 부동산의 

가액을 61,266,76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66,092,89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위 

甲이 거제시 일운면 소재 전 844㎡를 乙과 丙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가액을 91,152,000원으로 평가하고 위 증여재산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가

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57,244,890원(=66,092,890원+91,15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관할세무서장은 구 상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위 증여

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 66,092,890원(=157,244,890원-91,15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세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상속세 과세표준 91,152,000원에 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는 

23)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바100 전원재판부 사건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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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00. 9. 15.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0,136,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

지하였다.

위 사안에서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24조 제3호가 평등의 원

칙 등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1) 위헌론

위헌이라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24)

첫째, 상증세법 제24조는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 많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적은 경우에 공

제액을 제한하게 되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 적은 소액상속인을 그 재산이 많은 고액

상속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둘째, 위 법조항은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된 

것이지만 비록 사전증여를 하였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그 결과가 없는 자에게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상속인을 그렇지 아니한 상속인보다 더 불이익하게 과

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의 원칙에 배치된다. 

셋째, 사전증여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으로써 과세표준으로 흡수하거나 사전증여가 없었던 경우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

로써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사전증여재산가액 전부를 공제액에서 빼는 것

은 필요 이상으로 조세회피행위를 징벌하는 것으로서 소액상속인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기본

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넷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총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

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상속세 공제금액이 총 상속

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빼더라도 그 한도 안에 있게 되는 경우),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상속세 공제금액이 총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증여가 있는 상속에 있어서도 위 법조항으로 말미암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하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2) 합헌론

이 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3헌가4 전원재판부는 합헌으로 결정하였

다.25) 합헌이라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할 것인지 여부, 합산한다면 그 기간의 장단, 합산한 경

24) 헌법재판소 2003. 10. 30. 전원재판부 2002헌바100 결정 사안에서 청구인의 주장이다.

25) 같은 견해로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바61, 2002헌바7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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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합산액을 공제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은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라는 증여세의 

기능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

히, 합산가액을 공제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포함시킨다면 어느 범위 내에서 이를 포

함시킬지 여부 등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

둘째, 상증세법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규정을 두면서 상속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는

다면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

까지 공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율의 누진 상속세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

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상속공제 한도 

조항은 상속인의 실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셋째, 만일 합산규정과 공제한도 규정이 없다면 피상속인은 상속인 등의 자에게 분할 증여

함으로써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 없이 상당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어 증여세의 상속

세에 대한 보완기능이 불충분하게 되고, 고액의 재산가들이 사전증여를 통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이 성행한다면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집중의 완화라는 상속세의 목적을 달성하

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넷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공제한도 조항이 지나치게 사전증여에 대한 제

재만을 추구한 결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재산을 사전증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모두 상속한 경우, 그리고 사전증여재

산이 많은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이에 있어서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할 수 없다.

(3) 검토

피상속인으로부터 동일한 상속재산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상속재산 중 일부

를 사전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증여세 및 상속세 합계액과 사전증여를 받지 아니한 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한 

사람의 세액은 서로 동일하거나 비슷해야 합리적인 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로는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공제 적용에 있어서 불평등이 

발생하여 사전증여를 통한 부의 조기 이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검토해보자.26)

甲은 동생 乙과 함께 2013. 1. 21. 부(피상속인)로부터 서울시 소재 아파트의 지분 2분의 1

26) 심사-상속-2015-0035 (2016. 3. 11.) 사건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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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을 증여받았고, 증여재산가액을 각 2억2천8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2013. 

4. 4.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에게는 이미 증여한 아파트 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관할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甲과 乙의 10년 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고, 구 상증세법 제2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 0원을 상속세 공제한도로 하여 2015. 10. 2. 甲과 乙에게 

상속세 9,528,84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위 사안처럼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일괄공제 선택으로 상속세가 과세되

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빼도록 한 규정 

때문에 사전증여재산만 5억원 이하로 있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결과가 된다. 이 같은 상속세 

공제한도 규정에 대하여 조세공평 침해와 과잉입법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자 2010년 법개정

을 통해 사전증여재산합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한도를 적용하도록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비록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뒤에서 살펴보

듯이 현행법에서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들어 우리 사회에서 사전증여가 크게 증

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

인다. 

3. 상속공제 적용 한도의 문제점

가. 서설

우리나라의 인적공제 항목의 종류와 공제 수준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매우 다

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가 다른 나

라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을 참작하여 다른 공제항목을 설정하여 보완하려 했

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27) 그리고 상속공제 한도의 설정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보

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세액공제의 형태로 기초공제와 납세의무자의 개인

적 사정을 고려한 인적공제가 인정되고 있는데,28) 상속재산공제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상속

공제 한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가진 미국･영국 등

의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외에 상속공제가 거의 없으니 당연히 적용의 한도 같은 것은 없다.

상속공제 적용 한도를 정한 상증세법 제24조의 입법경과를 살펴보면, 당초 입법취지에서 

27) 김신언, 앞의 논문, 83면.

28) 岩下忠吾, 總說 相續稅 贈與稅, 財經詳報社, 2008, 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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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점차 상속공제 한도 적용 범위를 늘려나가서 상속공제폭을 확대하여왔다. 하지만 반

대로 선순위 상속포기의 경우를 새롭게 신설하여 일정한 경우 오히려 상속공제를 거의 인정

하지 않게 되었다.

나. 상증세법 제24조의 문제점

우선 상증세법 제24조 제2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 등을 규정한 

동조 제1호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세를 회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상속포기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세대를 뛰어넘는 상속이 가능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뜻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같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더라도 동조 제1호 또는 제3호와 비교해보면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이론적으로 검토해볼 때 제2조 규정을 제1호 규정과 동일시 함은 무리한 해석이다. 민법상 

유증･사인증여는 상속순위에 없는 제3자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상속포기에 의한 후순

위 상속은 적어도 피상속인과 비교적 가까운 가족인 법정상속 순위에 있는 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

력이 발생하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 당초부터 상속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후순

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이 누리는 상속의 효과를 받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나아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후 상속인들의 의지 내지 합의로 결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상속인

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을뿐더러 그 방법도 엄격한 법정절차에 따라 행해지

는 점에서 피상속인이 임의로 자유롭게 하는 법률행위인 유증 등의 경우와 확실히 다른 점

이 있다. 

대체로 실무에서 상속을 포기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된다.29) 첫째, 상속재

산 중에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둘째, 상

속인 본인의 채무 때문에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다. 셋째, 다른 공

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해 상속을 포기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사상 상속의 포기는 실제 여러 가지 이유와 특별한 사정으로 행해

지고 있는데도 그와 같은 이유를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상속포기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도 문제다.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 보다도 더 가혹한 과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법개정을 통하여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나 재해손실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

29) 김상기･이재열,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제12권 제1호, 2012,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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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상속공제를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견주어볼 때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에 상속공제를 허용하지 못할 충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데도 상속포기에 대한 벌칙으

로서 상속공제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입법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다음으로 상증세법 제24조 제3호의 경우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현재의 상

속공제 적용 한도 규정은 앞서 보았듯이 증여를 먼저 선택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과 동시에 기초공제나 그 밖의 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를 통해서 각 상속인의 형편에 

맞추어 과세하려는 상속공제 입법취지에도 반하다고 생각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을 그렇지 않은 상속

인들에 비하여, 또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 적은 상속인들을 그 재산이 많은 상속인들에 

비하여, 또한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과세대상 전체는 같은 액수임에도 그중 

사전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자들을 그 비율이 낮은 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한다

는 점은 변함이 없다.30) 

예를 들면, 사전증여재산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 등이 총 상속재산을 상속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그 상속세액은 170,430,450원에 불과한 사안에서,31) 총 상속재산 중 

1,502,859,798원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 등은 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만도 

256,446,415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법 제24조 

제3호에 따라 상속공제 금액의 한도가 170,558,121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납부증여세액을 

제외하고도 203,167,254원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과 상속세액의 합계는 459,613,669원이 되고, 사전증여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액은 170,430,450원에 불과하여 동일 총상속재산에 대한 세액이 사

전증여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받음으로써 약 2.7배나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상속인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

속세 계산시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주지만 상속세액보다 기납부증여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하는 규정도 없다.

그 외에도 사전증여가액이 증여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초 상속공제액이 전부 공제되지

만 증여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제한도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된

다. 그리하여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경우는 공제혜택이 충분하지만 배우자 외의 자가 사전

증여 받은 경우는 공제혜택이 너무 적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른 측면에서 공제한도 적용기

준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가 6

30)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및 그들이 처한 사정과 상속재산 구성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므로 구체적으로 

이를 검증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1) 헌법재판소 2003. 6. 26. 2003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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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임을 감안한다면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경우는 공제혜택이 부족하고 배우자 외의 자

가 사전증여 받은 경우는 공제혜택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 결어

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바 분명한 것은 상증세법 제24조 규정이 사실상 배우자공제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속세를 중과하는 징벌적 방법으로 사전증여행위를 억제하거나 민법상 상속

포기를 억압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상증세법 제24조의 상속공

제 한도 규정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지만32)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사전

증여재산의 합산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합산되는 사전증여가액은 공제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 불리하여도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합헌이라는 논리이므로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

리한 해석이다. 다만 입법목적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여도 시행상의 문제점과 불공평한 점

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제도 개선의 방향은 절충적 입장에서 상증세법 제24조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

지 아니한 채 다른 조항과의 법적 정합성을 도모하는 방법이 되어야 무리가 없고 효과적일 

것이다. 즉 법형식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정책적 판단이 개입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

나 다른 법조항의 개선을 통해 상속공제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가령 현재와 같은 사전

증여재산의 합산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사전증여를 통한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하여 경제활성

화를 추구해야 하는 사회정책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된다. 따라서 상속공제 적용 한도

와 관련된 사전증여재산 합산제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Ⅳ. 상속공제 및 그 적용 한도의 개선방안

1. 일괄공제 제도의 폐지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공제를 포함한 각종 인적공제액은 1997년 이후로 공제항목에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이고, 해외에 사례가 없는 일괄공제라는 제도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

다.33) 이로써 일정금액까지는 상속인들의 상황에 상관 없이 일괄공제를 해줌으로써 상속인간 

32) 김신언, 앞의 논문, 93면.

33) 다만 2015년 법개정에서 화폐가치와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개별공제액만 증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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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격차를 줄여주게 되고 많은 경우 세액계산의 절차가 단순화되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이 일괄공제보다 항목별공제액이 더 클 정도로 자녀 수가 많

거나 연로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가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액

계산이 그리 복잡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일괄공제의 존립 근거는 설득력이 없어졌고 5

억원이라는 공제기준도 그 근거가 애매하다. 일괄공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기초공제 및 항목별 공제인 그 밖의 인적공제는 

사실상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제도가 되어 버린다. 나아가 가족구성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 없이 5억원이라는 한도 내에서는 차이가 없이 과세가 일률적으로 행해지는 결과가 된

다. 이렇게 되면 응능부담의 원칙에 의거 자녀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등 상속인의 인적사정

을 과세에 반영하려는 상속공제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둘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고, 기초공제

와 그 밖의 인적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34)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납세의무자의 경우 일괄공제와 항목별 공제 사이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편의상 간편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항목별 공제액 합계가 

일괄공제액인 5억원을 상회하는 경우 사실상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결국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인적공제의 실

효성과 상속세 과세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면이 있다.

셋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의 적용이 없고, 기초

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상증세법 제21조 제2항).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항목별 공제만을 인정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배우자 단독

상속의 경우 계산을 간편하게 하려는 일괄공제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 무신고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는 데 비하여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일괄공제를 배제한 이유가 타당한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극히 행정편의적 성격을 지니고 해석상 문제점을 가진 일괄공제제도를 폐지

하되 그 부분을 기초공제 및 개인 항목별공제로 흡수하고 공제항목을 단순하게 정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일괄공제의 취지는 일괄공제가 없는 외국의 경우처럼 기초공제액 인상으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것이다. 

34) 통칙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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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공제액의 증액과 미성년자･연로자 공제 등 폐지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하는 이유는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세율이 높

고, 배우자공제에 인색하며 사실상 면세점에 해당하는 기초공제액이 낮기 때문이다. 더욱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상속세 과표구간의 조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다.

우선 외국과 비교해보면 기초공제액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므로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에 기초공제액을 3억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여야 한다.35) 그리고 기초공제와 항목별공제의 

합계로만 상속공제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유산세방식의 

과세체계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과세하는 구조이므로 기초공제는 상속인들의 사정과 상관 

없이 일단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를 계기로 조건 없이 인정되어야 본래의 성질에 부합한다.

다음으로 연로자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크게 실익이 없는 제도이므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

으로 보인다. 상속공제의 성격으로서 연로자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재해손실공제는 외국에서

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며 조세이론적으로 소득세에서는 인적공제 항목으로 타당할지 몰라

도 상속공제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유산세방식 과세체

계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배우자공제 외에 별도의 인적공제 제도가 없다.36) 이는 상속인 개인

의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유산세방식 과세체계의 입장에 충실한 입법태도를 가진 것으

로 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피상속인의 평균수명이 80세 이상에 이르는 고령화에 의해 상속시점에서 상속

인들도 인생 후반에 위치하는 사례가 많아져 상속인에 대한 미성년자공제나 연로자공제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적용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상속공제 현황을 보더라도 그 밖의 

인적공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2%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그 밖의 인적공제 항목

을 정리하여 대폭 축소하고 대신에 앞서 언급한 기초공제를 증액 조정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5) 일본의 경우 기초공제액이 3,000만엔에 상속인수× 600만엔을 합한 금액이므로 상속인이 둘이라면 우리

나라 돈으로 적어도 5억원 이상이고, 영국의 경우도 면세점이 32만 5천 파운드로 한화 5억원 이상이다. 

이상신, 앞의 논문, 90면.

36) 서정우, 앞의 논문,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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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순위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기초공제 인정

상증세법 제18조 기초공제 법문언을 보면 상속이 개시되면 거주자가 사망하든 비거주자가

사망하든 아무런 조건 없이 2억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기초공제는 

현행법의 해석상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활기초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모든 상속에 대해 무

조건 해주는 공제의 성질이 있다. 그런데도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때문에 사실상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기초공제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진다. 

입법론으로 상증세법 제24조는 공제한도에 관한 규정이지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배제규정

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명실상부하게 기초공제 만큼은 최소한 

보장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납세의무자는 어떤 경우라도 차별 없이 

기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한도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입법적 개선이 있

어야 한다. 

비록 상증세법 제24조 제1호와 제3호는 입법취지의 절실함과 과세체계상 문제로 공제한도 

규정을 손대기 어렵더라도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인 동조 제2호의 경우는 성격이 다소 달라

서 상속공제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문제로 생각된다. 선순위 상속인과 후

순위 상속인을 달리 취급하려고 하는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더라도 민법상 상속인으로 인정

되는 후순위 상속인이 세법상 상속의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상속

에 따른 기초공제는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4. 가업･영농상속공제 조항의 독립과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 

가업･영농상속공제는 다른 인적･물적공제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다수에게 적용되는 공

제제도가 아닌 점에서 기초공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상증법 제24조의 공제 적용 

한도에서 빼내서 독립된 공제제도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법조항의 연혁을 보면 애당초 일반인과 가업･영농상속인을 구분해서 기초공제를 달리 정

하여 인정하던 데서 유래하여 여전히 상증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항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

하여 조문체계상 이를 기초공제로 설명하거나 기초공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

고,37) 기초공제에 속하지 않는 추가상속공제로 보는 견해도 있다.38)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등

은 조문의 위치와 무관하게 그 실질은 물적공제로 봄이 타당하다. 가업상속 등의 공제는 입

37) 이태로･한만수, 앞의 책, 724면; 이상신, 앞의 논문, 89면.

38) 박훈･채현석, 앞의 책,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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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취지도 상속인에게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도모하는 데 있으

므로 상속공제 적용 한도에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행 법조항의 위치를 변경

하여 독립된 공제조항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 단축

현재 상속개시일 전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가산기간을 축소

한다면 상증세법 제24조 제3호의 사전증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공제 불이익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뿐

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한 재산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여기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

는 범위가 되는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에 증여의 경우)과 5년(상속인 아닌 자에 증여의 

경우)이라는 기간은 종전 각 5년과 3년에서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어 10년과 

5년으로 변경된 것이다. 당시 상속세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변경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사회경제상황은 당시와 상당히 다르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전증여를 보면 피상속

인의 사망 직전에 급하게 이루어지는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보다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증여를 더 이상 부당한 상속세의 회피목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39)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는 보완적인 관계이고 1997년 이후 과세표준 구간 및 세

율구조가 동일하게 설계되어 동일한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과세방식

과 공제제도의 차이로 인해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한 과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격차가 클수록 부모세대는 자녀에게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연로한 부모세대의 부가 젊은 자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는 것을 저해

한다. 사업자산의 조기이전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증여세를 정당하게 납부하고 

사전증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39)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택 등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가중의 문제가 

불거지자 일찍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자산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헤럴드경제 2020. 6. 4.자 

인터넷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040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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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현행법 이전으로 돌아가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을 5

년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하나의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만 우리와 같은 

10년 동안의 증여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상속 개시 전 3

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영국의 경우 상속 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기본으로 하여 

가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40) 

Ⅴ. 결 론

상속공제 제도는 국가별로 그 나라의 상속에 관한 사회문화적 전통, 공평･공정에 관한 국

민의식, 국민의 소득수준 등을 포괄하는 조세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되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의 대물림이라는 증여 또는 재산상속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 입법되고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다른 상속세 과세체

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 입법례의 영향을 크게 받아 복잡한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 이

유로 과세구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속공제는 본래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의 담세력에 대응한 제도로 볼 수 있는데 현

행 상증세법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에 중요한 요소로 적용하는 한

편 상속공제의 순수한 취지를 공제 적용의 한도라는 강력한 장벽으로 다시 제한하고 있다. 

그 바람에 세제의 불공평, 납세자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검토하고 논의한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에 관한 문제를 오로지 입법자의 입법형성

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도외시한다면 상속세 부담 수준이 무거운 편에 속하는 우리나

라에서 상속세 완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속공제의 확대는 굳건하게 

가로막혀 요원해질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상속공제 및 공제적용 한도의 개선방안은 현행 상증세법 제24조가 전체

적으로 입법취지에 타당한 면이 있으므로 그대로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절충적 입장에

서 공제한도 폐지를 대신하여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속공제 제도의 개선 방법을 여러 각도

에서 찾아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상증세법 제24조 법문에서 “제18조부

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라는 부분을 개정하여 기초공제와 가업

상속공제 등을 제외하는 “제19조･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으로 변

40) 이상신, 앞의 논문,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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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덧붙인다면 이러한 상속공제 제도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원활한 상속공

제 제도의 운영과 확대에 필요한 것이 결국 과세방식의 변경이다. 상속공제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유산취득세방식이야말로 응능부담의 기준과 부의 분산기준뿐 아니라 가족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상속세 과세체계

에 관한 논의가 다시 진행 중이지만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의 차이는 그 장단점이 극

명하게 대립하여 나타나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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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용(공통비용)의 배분문제를 중심으로 -

 

박 종 수*

Ⅰ. 서 론 

국제적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즐겨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공제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와 관련

하여 각 나라마다 입법정책이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완전공제 보다는 부분공

제 방식을 채택해 일정한 한도까지만 공제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에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이처럼 부분공제 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함에 있어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어 있다. 개별 납

세자들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에 대하여 국

내에서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납부해오고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공제한도액 계산을 문제삼으면서 이를 재계산해 추가로 법인세를 경

정고지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외국납부세

액공제제도를 허용하면서도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입법하지 못한 것과 법

인세액의 계산에 관한 원칙이 나라마다 상이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9. 2. 12.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외국납

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에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

우 이를 차감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직･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반해서 

2019. 3. 20. 일부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간접비용의 안분계산시 공통손금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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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계산 방법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이나 간접비용의 개념을 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비가 직접비용이고 어떤 경비가 간접경비인지에 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논란

이 계속될 여지가 여전히 있어, 이러한 법개정의 정당성 및 향후 개정방안 등에 관한 법리적

인 해석과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간접비용 또는 공통

비용의 배분에 관한 해외사례 및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의 내용을 검토한 후 바람직한 개

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현행 제도 소개 및 최근까지의 법개정 현황과 문제점

1. 국제거래와 이중과세 조정의 필요성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및 그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의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국제조세법

의 근간에 관한 일정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는 바로 이중과세의 문제이다. 국제조세법 영

역에서 말하는 이중과세는 두 개의 국가가 하나의 국경을 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각기 과

세권을 주장할 때 제기된다. 이러한 것이 문제로 되는 것은 오로지 두 번째 과세가 더 높고 

전체적으로 보아 부적절한 조세상 부담을 초래하여 해당 경제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1) 이중과세와 이중부담

그러나 이러한 이중과세(Doppelbesteuerung)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이중

부담(Doppelbelastung)의 개념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이중과세와 이중부담의 중요

한 구별기준은 과세고권(Abgabenhoheit)이다. 이중과세는 다수의 과세고권이 경합할 때 생겨

난다. 반면에 이중부담은 과세고권은 하나만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과세권을 하나의 납세의

무자가 이중으로 관련되도록 행사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어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일

정 관할내에서 일단 소득세로 과세된 후 연이어 상속세로 과세되는 경우, 또는 예컨대 물적

회사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이 법인세로 과세된 후 연이어 교육세로 재차 과세되는 경우처

럼 하나의 조세객체가 이중의 부담을 지는 경우에 발생한다.1)

1) 나라마다 이러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데, 독일의 경우 물적회사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Körperschaftste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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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이중과세와 경제적 이중과세

이처럼 과세고권이 경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이중과세 개념은 다시 경제적 

이중과세와 법적 이중과세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적 이중과세(legal or juridical 

double taxation)는 ‘하나의’ 조세주체가 동일한 경제적 결과(조세객체)에 대하여 상이한 고권

주체로부터 상호 중첩되는 동일 종목의 조세로 과세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법적 의미에

서의 이중과세는 따라서 동일한 조세주체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경제적 이중과세(economic double taxation)는 동일한 조세객체가 상이한 고권주체로부

터 과세되지만 이 경우 상이한 조세주체가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이한 조세주체를 서로 

구별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이들의 법적 독립성이라고 한다.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들 

조세주체간에 일정한 연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된다. 경제적 이

중과세의 문제는 전형적으로 법인세법에서 나타난다. 즉, 물적 회사인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이 법인의 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이에 대해 주주에게 소득세

법상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법인과 그 주주는 분리원칙(Trennungsprinzip)에 따라 

서로 별개의 조세주체이지만 이들 간에는 법인과 그 법인의 사원인 주주라는 일정한 연결관

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현행법은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

제제도(개인 주주 관련)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법인 주주 관련)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이러한 경제적 이중과세와는 

관련 없는 순수 법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입법자가 마련한 방법이다. 

특히 국제거래에서 야기되는 법적 이중과세는 한 나라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거래를 

둘러싼 두 국가간에 야기되는 문제인 점에서 이를 해결하는 문제도 어느 한국만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적 또는 다자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거래의 양상은 크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국외에서 소득을 획득하는 Outbound 사

례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득을 획득하는 Inbound 사례로 나누어볼 수 있

는데, 대부분의 이중과세 사례는 내국 무제한적 납세의무와 외국 제한적 납세의무가 중첩되

는 경우와 관련한다. 예컨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내국법인 A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에서 제품생산을 함은 물론 미국에도 자회사인 외국법인 B를 설립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하도록 허여하여 동일 제품이지만 국내 내수용과 별도의 미국 현지용 제품

을 현지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해당 기술의 사용대가로 일정한 사용료 소득을 수취

로 과세하고 동시에 영업세(Gewerbesteuer)로 과세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중부담의 사례로 들 수 있

다. 우리의 교육세처럼 독일의 영업세도 합헌적인 조세로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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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경우, 내국법인 A는 무제한적 법인세납세의무자로서 우리나라에서의 제품판매 수익에 

더하여 자회사인 외국법인 B로부터 수취한 사용료소득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인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해당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인 미국에서 자회사를 통하여 

수취되는 배당소득과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미국에서 제한적 납세의무자로서 원천징수되는 

지위에 있게 된다. 이중과세는 특히 (무제한적) 납세의무자의 총 전세계소득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전세계소득과세주의(Welteinkommensprinzip)와 개별 국가영토에서 획득된 (제한적)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해당 원천지국에서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천지국과세주의(Quellenprinzip)

의 병존의 논리적 결과이다. 물론 이중과세가 항상 무제한적 납세의무와 제한적 납세의무가 

충돌할 때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2개의 무제한적 납세의무가 충돌하거나 2개의 제한적 납

세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예컨대 하나의 납세의무자가 내국과 외국

에 각각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개의 무제한적 납세의무가 상충하게 되며, 2개의 

국가에서 파악된 특정 소득을 각각 자국의 영토에서 획득되었다고 보고 각각 동일한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면 2개의 제한적 납세의무가 상충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는 자칫 국가간의 경제교류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고, 국내에 기

반을 둔 기업과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간에도 경제활동에 대한 세제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도 있고, 국가간의 자본이동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음으로써 해외투자의 촉진을 꾀하

여야 할 필요성 등 여러 가지 필요에서 각국은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방

법을 강구하고 있다.

(3)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학설 중에는 이중과세란 이론적으로 국가들이 통일적으로 원천지국과세주의나 전세계소득

과세주의 중 어느 하나만을 약속하여 규정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2) 그러

나 이러한 가설은 속인주의에 따르는 무제한적 납세의무와 속지주의에 따르는 제한적 납세

의무 제도가 각국에 뿌리 깊게 각기 법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로 입법을 통일한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단지 실현할 수 없는 유토피아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

국제적 (법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으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크게는 각국이 자국의 법률에 이중과세 방지장치를 스스로 마련하는 방

법(일방적 방법)과 상대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국제법상 조약에 이중과세방지 장치를 

담는 방법(쌍방적 또는 다자적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세법에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입법화하고 있

2) Birk, Steuerrecht, Rn.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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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러한 일방적 방법으로 각국이 즐겨 입법화하고 있는 방법은 세액

공제방법(Anrechnungsmethode, credit method)이라고 하며, 흔히 손금산입방법(Abzugsmethode3)

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은 국제거래 쌍방간에 조약(조세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OECD 모델조세

조약과 이에 따르는 대부분의 조세조약들에서는 세액공제방법과 면제방법(Freistellungsmethode, 

exemption method)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액공제방법과 면제방법을 국가 과세권의 구성방식에 따라 다시 설명해보면, 국가과세권

을 속인주의에 따라 구성하는 경우에는 자기 나라의 국민 또는 법인의 소득에 관하여 그 원

천이 국내에 있는지 아니면 국외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전세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으면

서도 외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자기 나라의 소득세액이나 법인세액에

서 공제해주는 이른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취하게 되고, 국가 과세권을 속지주의에 따

르는 경우에는 국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을 아예 처음부터 자국의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시

켜 자국 과세에서는 국외소득으로서 면제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세계 각국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절충방식을 자국의 입법에(일방적 방법) 또는 조세조약에 채용하

여(쌍방적 또는 다자적 방법)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액공제방식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조세조약의 경우를 제외한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중심으로 개

관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2.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서 획득한 소득(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

는 경우에는 일정한 산식에 의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이러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Outbound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Inbound 거래에 대해서

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에

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3) Schuch, Verluste im Recht der Doppelbesteuerungsabkommen, S. 33 f.

4) 국업 46522-223, 200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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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

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 의하여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으로서 ①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

액, 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③ 법인의 소득 등을 과

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

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을 말한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동 시행령 제94조 제1항).5) 

이러한 직접외국법인세액 이외에도 법인세법 제57조에서는 간주외국법인세액, 간접외국법

인세액 및 외국 혼성사업체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법인세엑도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보고 있다.

간주외국법인세액: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

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봄(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간접외국법인세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

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봄(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외국 혼성사업체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

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인세법 제94조 제13항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법

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4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

세액으로 봄(법인세법 제57조 제6항).

(2) 세액공제 방법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세액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때 일정한 한도 

5)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

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

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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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6)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

의 법인세 산출세액(A)에서 국외원천소득(B)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C)에

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제한도금액 =×


A: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한다.)

C: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이처럼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중 한도액 초과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 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공제 대상금액은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내이어야 한다(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2015년 2월 3일 법인세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내국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

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5년 2월 3일 이후로는 저세율국을 활

용한 과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방지한다는 이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 방식을 

국가별한도 또는 일괄한도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국가별한도 방식만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다(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7항).

6)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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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원천소득 및 공제한도 계산 방법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기본틀 마련

법인세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1년 12월 28일 법인세법이 법

률 제2316호로 일부개정되면서부터이다. 당시 법 제24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

도에 있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고, 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그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 이외에 세액공제 방법이나 공제한도 계산방법 등

에 관한 세부규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태도를 유지하면서 세액공제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된 것은 법인세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4호로 일부개정되면서부터

이다. 또한 이때부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월공제 제도가 도입되었고(법 제24조의3 제2항),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

당액을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간주외국법인세액) 제도가 신설되었다(제3항).

그 후 현재와 같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

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

제 대상 외국법인세액(간접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제도가 1995. 12. 29. 법인세법 일부개정

시 도입되었다(제24조의3 제4항).

그 후 외국자회사의 판정기준에 관한 일부 조정을 반영한 법개정이 있었지만 이상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기본틀이 마련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 국외원천소득 및 공제한도의 계산 

이러한 세액공제 방식에 의한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외원천소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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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계산과 공제한도의 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규정이 법

인세법시행령에 들어온 것은 법인세법시행령이 201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

되면서부터이다. 즉,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에 제15항을 신설하여 “법 제57조제1항의 규

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처음으로 국외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는 대원칙을 선언하였고, 해당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

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한다는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정작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가 직접 대응 또는 간접 대응하는 금액인지에 

관한 명확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공제한도 계산과 관련해 세무관서와 납세자간

에 그 해석에 관한 다툼의 소지를 남겨두게 되었다.

(3)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개념

이를 입법상의 미비점으로 파악한 정부는 2019년 7월 1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를 개정

하여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새로이 각 호를 신설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직접’ 개념정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르면 직접비용이란 “제2호에 따른 간접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제1호)”이라

고 하며, 간접비용이란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제2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때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47조에서 “1. 국외원천소

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밖의 소득별로 수

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고 규정하였다. 



◆◆◆

90

2020년 한국조세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4) 문제점

이상의 법령내용에 관한 고찰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가 취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는 완전공제가 아닌 부분공제로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를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것이 주요 관건인데, 이를 규정하는 위 산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제

한도의 계산을 위해서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해

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나 과세표준은 비교적 명확하게 구해지는 반면에,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

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여기서 

직접으로 대응하는 경비와 간접으로 대응하는 경비를 명확하게 반영하여야 국외원천소득의 

범위가 정확히 계산되는 구조이다. 직접대응과 간접대응은 회계학에서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의 직접대응과 간접대응은 이러한 회계학적 의미와는 

달리 해당 국외원천소득에만 대응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다른 소득에 

공통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

련 비용인지에 따른 구분이다. 직접 대응하는 손금으로 파악될 경우 이를 국외원천소득에서 

바로 공제하면 되지만, 간접 대응하는 손금의 경우, 즉 다른 소득과의 공통손금의 경우는 일

정한 비율로 안분계산해서 국외원천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안분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인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종래 단지 업종이 동일한지 아니면 상이한지에 따라 동일하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

분하고, 상이하면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는 원칙만 선언해 오고 있다.

이러한 추상적 원칙에 의존해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납세자가 각기 개별적으로 처한 

입장에 따라 해석하여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면 개별 납세자마다 상이한 신고

실무가 빚어질 수 있고, 또 과세관청으로서도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납세자와 달리 보게되

면 결과적으로 공제한도가 다르게 계산될 것이므로 그에 따라 기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소지가 크게 된다.

가장 큰 논란은 간접대응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다른 소득

에 적절히 안분하여 배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 2019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7조에 

도입된 일응의 배분방법의 추상성을 차치하고라도 직･간접 대응경비의 차감을 허용한 2012

년 이후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는 이렇다락 배분방법을 법령이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과 관련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상

황이고, 이 기간에 신고납부된 법인세와 관련한 분쟁이 제척기간이 남아있는 범위내에서 계

속 야기되는 실정이다.



◆◆◆

91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공제한도액 계산에 관한 쟁점 소고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상황에 대한 예규 및 판례의 해석론과 주요국에서의 관련 입법례 

및 올해 세법개정안 및 후속 하위법령 개정내용에서 새로이 제시된 비용배분방법에 대해 평

가해보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Ⅲ. 관련 예규 및 판례의 입장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2019년에 법개정이 있기까지 2018년 이전 귀속분의 경우는 직접 

적용가능한 직･간접 비용의 범위 및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개

별 납세자들은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직간접비용의 구분이 개별 사안별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배분･산출 방법을 찾아 나름대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응의 안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담당 부처에 예규를 신청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 몇몇 예규와 법원의 판례가 생산되었다.

1. 예규

(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관련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은 법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

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

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7) 여기서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

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8)고 하였다. 보

통 국제거래에서 납세자는 해당 외국에서 경제거래행위를 하고 그 나라에 법인세 납세의무

를 이행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짐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

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그 해당 국가의 외국납부세액을 우리나라의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함에 있어

서는 관련 국외원천소득의 금액을 어느 나라의 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를 우리나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해석원칙을 세운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소득의 원천을 국내인지 국외인지 결정하는 것은 물론 해당 소득의 금

액을 결정하는 기준도 우리나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7) 57-94…2(개정 2001. 11. 1.).

8) 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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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통칙에 의한 표준적 해석 외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예규에 의

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5항 후단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 원천

지국에서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

5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해당 직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함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이 감소

하는 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고 하였다.9)

이러한 취지에서 국세청은 A사가 국내게임개발사(B)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B사가 

개발한 게임을 중국에서 퍼블리싱하고, 동 게임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일

정비율을 지급하였고, A사는 중국내에서 게임의 퍼블리싱을 위하여 중국의 게임유통회사인 

C사와 중국지역 게임판권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C사는 A사에 로열티(이

니셜피, 미니멈개런티, 러닝로열티)를 지급하였으며, C사는 A사에게 로열티 지급시 한중조세

협약 제12조에 따라 총지급액의 10%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였고, A사는 법인세 신고시 동 원

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안에서,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 수취 총액(원천징

수전 금액)이 아닌, 사용료 수취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사용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라고 회신하였다.10) 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A사가 국외에

서 받은 로열티 총액에서 B사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를 포함한 관련 직간접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직간접경비의 지출장소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음에 

따라 경비 지출 장소는 불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간접 대응 경비의 안분계산 관련

한편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간접비용의 안분계산 방법을 질의한 것에 대하여 기획재

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

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

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

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

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11) 여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구분

9)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 8. 22.

10)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2012. 8. 14.

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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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문이다. 이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

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시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해 안분계산한다.

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

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②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

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③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국세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법

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과세기간중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구분에 대하여 질의한 것에 대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

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

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12)

2. 조세심판원 결정례

(1) 조심조심 2012광4015, 2015. 6. 30.(기각)

① 사건개요

청구법인은 2004년 4월～2009년 12월 기간 동안 /*TML*/에게 /*월드트럭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기술용역원가에 일정 이익을 가산하여 총 

/*27,864,366,676원*/(이하 “쟁점기술용역수수료”라 한다)을 용역의 대가로 수취

12) 국세청 법인 46012-643, 1993. 3. 16.; 서이 46012-10674, 200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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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원천소득 계산내역

① 쟁점기술용역수수료 :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

② 쟁점기술용역수수료-관련 직･간접비 : 처분청 계산

③ 쟁점기술용역수수료-관련 직･간접비+외환차익(과세표준에 포함된 외화환산손익 포함)

② 청구법인 주장 및 사실관계 조사

1) 청구법인 주장

쟁점기술용역수수료에서 직･간접비를 차감하여야 한다면, 청구법인이 동 용역의 매출채권

을 수수하면서 인식한 쟁점외환차익(실현된 외화평가손익 포함)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외원천소득에 가산하여야 한다.

쟁점외환차익은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인식한 매출채권의 회수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으로 

기술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쟁점외환차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

므로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쟁점외환차익을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실관계 조사

2007년 3월 31일까지는 세무상 외화평가손익 인정.

그러나 법인세법 개정으로 2008. 4. 1. 이후는 외화평가손익은 실현시점까지 세무상 불인정

③ 결정

(주위적 쟁점) 국외원천소득이란 총수입금액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직･간접경비 등을 뺀 금액이라 할 것(조심 2014중1201, 2014. 11. 7.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

청이 쟁점기술용역수수료에서 동 기술용역수입과 관련된 직･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

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적 쟁점)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세법｣ 제

5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외환차익에 대하여 인도에서 납부한 세

액이 없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는 점, 2009사업연도의 쟁점외환차익은 2007사업연도 등의 

쟁점기술용역수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여 귀속시기가 상이하고, 2009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

득에 포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외환차손이 발생하여 국외원천소득이 음수가 되는 경우

에는 외국납부세액이 있음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이중과세 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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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 때, 2007〜2010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환차손익 6,749,533,496원(<표 7> 참조)을 각 사업

연도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포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

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심 2018서3465, 2019. 5. 15.(기각)

① 사건개요 

청구법인은 1997년 설립되어 게임개발업과 게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2016

사업연도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연도에 개발이 중단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게임의 개발비 

합계 5,007억원(이하 “쟁점개발비”라 한다)을 손금계상하는 한편, 쟁점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

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고 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처분청은 쟁점개발비를 국내･외원천소득의 공통비용으로 보고 쟁점개발비에 국외매출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재산정

② 청구주장

쟁점개발비는 ①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비용이 아니고, ② 국

외원천소득과 대응되지도 않으므로 공제한도 산정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될 것이 아니다. 

하나의 게임이 상용화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수의 게임만

이 상용화에 성공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국

외원천소득은 개발이 완료된 게임이 국내에서 상용화되고, 그 이후 해외에 출시되어 해외 게

임유저가 게임을 이용하여야만 비로소 얻게 되는바,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실패한 게임에 대

한 비용인 쟁점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된 것이므로 

쟁점시행령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쟁점개발비는 청구법인이 국내 게임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한 것일 뿐, 국외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지출이 아니다.

③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은 게임개발이 프로젝트별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수익이 발생하는 게임과 쟁점

개발비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게임개발이 비록 독립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실패한 게

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간과할 수 없고, 결국 게임산업은 여러 게임개발 중 하나

가 상용화에 성공하여 큰 수익을 얻는 것으로, 쟁점개발비는 이러한 수익창출 일환으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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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인바,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가 국내 게임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경쟁우위의 유지는 수익창출에 바탕을 두는 것이

고, 쟁점개발비가 국내시장에서의 판매 목적으로만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단지 국내시장

만이 아니라 국내･외 전체 게임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활동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단 게임이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라면 외국 현지에 맞게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원천 개발단계에서 

지출된 쟁점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④ 판단

인터넷을 통해 쉽게 공급되는데다가 상품성이 높은 온라인 게임은 국제적으로도 큰 인기

를 얻을 수 있어 국내에서 성공한 경우 적은 추가 비용만으로도 국외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바(실제 청구법인의 국외 매출비율은 2012년 15.84%에서 2016년 21.38%로 증가하였

고, 매출금액은 751억원에서 1,412억원으로 약 2배가 되었다), 청구법인은 국외 출시도 염두

에 두고 게임개발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비록 최초에 국내 출시를 위해 

개발하였더라도 상용화 후에는 언제든지 국외 출시가 가능한 온라인 게임의 특성을 감안하

면 쟁점개발비는 국내･외 사업활동의 공통경비에 해당하고, 쟁점개발비의 지출은 미래 수익

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개발비는 국내･외 수입과 간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각 사업연도별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국외원천 수입에서 그 사업연도

에 발생한 쟁점개발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

행령｣ 제94조 제15항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주장대로 관련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에 그 게임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여야 한다면 개발 중단 또는 실패한 게임의 개발비

는 관련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관계로 반영할 사업연도를 정할 수 없고, 개발이 진행 중

인 게임의 개발비는 손금계상한 사업연도가 아닌 그 후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

되어야 하는바,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현행 기간과세 제도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조심 2014서2047, 2015. 6. 16.(재조사)

① 사건개요

청구법인은 2012. 11. 22. 당초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

은행의 본점이자비용(본점에서 조달한 타인자금에 대한 사용대가)을 국외지점의 직접비용으

로 보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공통경비로 보아 본점과 국외지점에 배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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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4. 1. 20. 경정청구 사유 중 본점이자비용은 공통비용으로 보아 본점의 타인자본 

및 자기자본을 포함한 모든 자금의 조달금리에 각 국외지점의 차입금 연평균잔액을 곱한 금액

을 배분하는 방식(이하 “본점평균조달금리방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법인세 14,553,035,785원

(2010사업연도분 7,906,505,794원, 2011사업연도분 6,646,529,991원)을 감액경정하였다.

② 청구법인 주장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비용은 주 수입원인 대부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직접원가’이므로 기타 공통경비 등과 동일하게 단순히 배부하는 것이 불합리한 바, 청구법인

은 본･지점간 이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가(LIBOR+가산금리)를 적용하였으므로 독립기업원칙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별도의 명문규정이 이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실지 발생

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본점의 전체 평균조달금리 이자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국외지점에서 본점으로부터 차입

하는 조달자금과는 무관한 이자비용까지 포함되므로 본점 이자비용의 왜곡을 초래한다. 국외

지점에서 필요한 자금은 외화자금이므로 본점의 조달자금 중 특수목적 자금 등 원화조달자

금은 국외지점 제공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이 아님이 명백

③ 판단

청구법인은 국민은행의 본점이자비용이 국외지점의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실

제 발생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방식인 간주자본지급이자방식을 준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계산은 달리 규

정되어 있으므로 간주자본지급이자방식을 준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외화자금을 국

외지점에 대출하는 경우 그 원천을 알 수 없으므로 본점이자비용은 본점평균조달금리방식으

로 국외지점에 배분하여야 한다는 의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본점이자비용은 국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의 발생

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에 

따라 국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인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명확히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2013. 2. 15. 대통령령 제

24357호로 개정된 것) 제15항에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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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

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본점이자비용은 국외지점의 

주업인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접비용의 성격이 있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배

부하는 공통경비라기보다는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차감하여 국외

원천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소득의 원천이 국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하

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해서 외국납부세

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국외원천소득의 정의 및 구분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국민은행의 2010 및 2011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본점의 외화

자금 차입이자율은 0.86% 및 0.79%로서 원화자금 차입이자율 3.3% 및 3.16% 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바,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원화자금을 조달하여 그 자금으로 국외지점에 대

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의 적용한 본점평균조달금리방식은 원가성자금과 무원가

성자금을 합한 전체평균조달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국외지점에 대한 대출과 관련 없는 차입금

의 이자율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점평균조달금리방식을 합리적인 방

법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적용한 간주자본지급이자방식 또한 ｢법인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

고, 국외지점에 대여한 자금이 원화조달자금인지, 외화조달자금인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자금

의 원천 및 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4) 조심 2014중1201, 2014. 11. 7.(기각)

① 사건개요

청구법인은 온라인게임 퍼블리싱업(게임개발자에게 초기 개발비용을 투자하거나, 게임판권

을 구입하여 유통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내게임개발사(스마일게이트)와 체결한 해

외판권계약에 따라 해외 게임유통업체에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게임유통업체의 매출

액에 따른 로열티를 수취하여, 동 금액 중 70%를 게임개발사에 지급하였으며, 법인세 신고

시 국내 게임개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70%를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비용으로 차감하지 않

고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②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경우 해외(중국) 게임유통업체로부터 받는 로열티의 70%를 게임개발업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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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고 있어, 로열티 1,000원이 발생하면 외국(중국)정부가 100원(10%)을 원천징수하고 

900원을 받아 700원을 국내 게임개발업체에 지급하는 구조인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법

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법인세 산출세액 66원(300원 × 22%)을 초과하는 34원

(100원-66원)은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혜택 없이 법인세를 징

수하는 현행 법인세 제도는 국가가 납세자로부터 과다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불합

리하며, 경제적 측면에서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③ 판단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동시에 국내에

서 과세를 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 하므로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

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공

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액 계산시 적용할 국외원천소득은 해외지점에서 외국 법인세액 산출시 산정한 소득금액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을 거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국심 2005중364, 2005. 11. 14. 같은 뜻임)이고, 국외원천소득이란 

총수입금액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직･간접경비 등을 뺀 금액이라 할 것

(조심 2012서1493, 2012. 12. 3.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외원천소득 중 일부를 국내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지출경비로 차감

하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외

국납세액공제를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조심 2014중4419, 2015. 7. 7.

① 사건개요

청구법인은 2007. 9. 30. Air Products Japan, Inc에 1년 만기(2010. 6. 18.까지 1년 단위로 

연장)로 10억 9,000만 JPY을, 2008. 6. 24. Air Products Canada, Inc에 1년 만기(2014. 6. 13.

까지 1년 단위로 연장)로 1,600만 CAD(Air Products Japan, Inc에 대한 대여금과 함께 이하 

“쟁점외화대여금”이라 한다)를 각 대여하고 약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에서 제한세율

을 적용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매년 이자소득으로 수취. 

청구법인은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쟁점외화대여금의 회수시 공정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외화대여금의 만기일과 동일한 날짜를 만기일로 하여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과 통화선도계약(미래의 일정 시점에 당사자 간에 약정된 가격으로 특정한 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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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나 팔기로 하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2009사업연도～2013사업연

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 파생상품거래손실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

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이를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차감하여 국외원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국외원천 소득금액 계산시 파생상품거래손실을 반영함에 따른 공제 한도액 감소로 

공제받지 못하게 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

②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파생상품거래는 이자소득 획득과 무관하게 대여금 회수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

기 위한 것으로 이자수취 목적의 금전대차거래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활동이고, 이에 따른 손익은 파생상품이라는 금융상품의 매매차손익이며, 국외원천 이자소득

은 파생상품 계약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 대여금 거래와 통화선도거래는 거래상대방

과 소득발생 원본이 완전히 달라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도 하나의 거래가 될 수 없음

③ 처분청 주장

쟁점외화대여금의 대여거래와 선도거래는 미국 모법인인 Air Products & Chemicals, Inc

의 지시나 위탁에 의해 이루어졌는바, 목적사업이 아닌 대여거래에 따라 필요불가결하게 발

생한 환위험 회피거래인 파생상품거래손실은 대여거래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

로 쟁점외화대여금(국외원천 이자소득)과 분리할 수 없는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각각의 

거래를 개별적인 거래로 보더라도 이자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환위험에 대한 부담을 계

약시 거래상대방에게 부담 또는 전가하거나 청구법인과 같이 파생상품을 통하여 환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일련의 과정은 경제적 실질에 있어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

④ 판단

외화대여금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손익은 원본에 관련된 손익과 과실에 관련된 손익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원본에 관련된 손익은 외환차손익과 외화대여금에 대한 

환위험 회피를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거래손익이고, 과실에 관련된 손익은 외화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과 동 외화대여금의 조달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자수입금액에서 동 외

화대여금의 조달에 소요된 비용만을 차감하여 국외원천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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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란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의 소득,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을 원천(대여 또는 양도)으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 

국외에서 근로 또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 등을 의미하는바, 이 건 외환차손익

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원천으로 한 것이고, 파생상품거래손익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인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에서 파생상품을 화폐성 외화자산과 별개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고, 통화선도거래는 대여금 회수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자수취 목

적의 금전대차거래와는 별개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활동이며, 두 거래는 거래 주체와 손익

발생 원본이 달라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고, 외화 대여거래시 환위험 회피를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할 것인지는 기업의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파생상품거래가 외화 대여거래시 통상적 

또는 필수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로서 사실상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외화 대여금의 회수시 환율이 하락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기일에 파생상품거래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동 금액에 상당

하는 외환차익이 발생(파생상품거래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외환차손

이 발생)하므로 굳이 파생상품거래손익과 외환차손익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가감하여 국

외원천 소득금액을 계산할 실익이 없다고 보이고, 다만, 이 건의 경우 외화 대여금의 당초 

만기일에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함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손익은 매년 발생하였

으나, 외환차손익은 대여금을 상환받은 사업연도에 일시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며(캐나다 법

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과세대상 사업연도 중에 대여금을 상환받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

과처분일 현재 외환차손익 미발생), 처분청과 같이 파생상품거래손실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서 차감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이월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볼 경우 손익의 기간귀속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파생상품거래손실과 외

환차익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가감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조심 2017중2594, 2018. 10. 24.(경정)

① 사건개요

청구법인은 전담 연구개발부서를 두고 디지털셋톱박스(STB)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여 직

접 판매하거나, 유럽지역은 폴란드 현지 자회사(지분 100%, 이하 “자회사”라 한다)에 부품 

및 제조 기술을 제공한 후 자회사가 최종적으로 제조하여 판매.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부품 대금(국내소득)을, 제조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회사 매출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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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금액(국외원천소득으로, 이하 “쟁점사용료수입”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쟁점사용

료수입은 폴란드에서 수입액의 10%가 원천징수되어 차감된 후 청구법인에게 지급 청구법인

은 국내 법인세 신고시 쟁점사용료수입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한 후 폴란드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하여 각 법인세(201

1～2015 사업연도, 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를 신고･납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비용 중 자회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한 연구개발비(이

하 “쟁점연구개발비”라 한다)와 제3자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이하 “쟁점특허사용료”라 

하고, 쟁점연구개발비와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는 쟁점사용료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임

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아 국외원천소득이 과다 계상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도 적법

한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쟁점연구개발비와 쟁점특허사용료 전액을 

쟁점사용료수입에서 차감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재계산

② 청구법인 주장

쟁점연구개발비는 부품 제조와 관련된 것으로 쟁점사용료수입과는 관련이 없다. 자회사는 

단순히 조립과 관련된 제조 기능만 이행할 뿐으로,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제공하는 무형자산

(기술적 정보)은 단순한 제조 기술에 불과하다. 반면, 쟁점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개발은 부품 개발을 위한 것이다. 

쟁점특허는 주로 영상･오디오 압축 기술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메인칩에 이식되어 완제품

(셋톱박스)을 구성하고 있어, 쟁점연구개발비와 마찬가지로 쟁점사용료수입이 아닌 부품 매

출과 관련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부품 매출 거래를 통해 쟁점특허사용료를 전액 회수

하고 있다.

③ 처분청 주장

쟁점사용료수입은 자회사가 유럽 현지에 맞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청구법인이 제품화 

연구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 결과물인 새로운 기술적 정보(무형자산)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대가에 해당하며, 쟁점연구개발비는 그 기술적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

므로 쟁점사용료수입에 대응되는 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전가격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기술을 지원하되 그 대가로 

사용료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예상 비용으로 쟁점연구개발비를 적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특허사용료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자회사는 제품을 제조할 수 없었을 것이

고, 그렇다면 쟁점사용료수입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인바, 쟁점특허사용료는 쟁점사용료수입에 

대응하는 직접 또는 간접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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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특허(영상･오디오 압축기술 등)는 부품 제조와 관련 없이 판매를 위해 완제품에 탑재

된 것이므로, 부품 매출이 아닌 쟁점사용료수입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봄이 적절하다. 

④ 판단

쟁점비용인 쟁점연구개발비와 쟁점특허사용료는 권리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차이만 있을 

뿐, 청구법인이 부품 및 완제품 제조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모두 완제품의 원가를 구성하

는 항목이라는 측면에서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다룰 실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손금의 귀속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양측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쟁점비용들 모두 궁극적으로는 완제품(STB)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

안할 때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 계산하는 것이 현실

적인 대안(재조사)으로 판단되며, 비용을 배분하는 기준은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전체 

이익률을 고려하여 배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부품 매출액과 쟁점사용료수입 모두 완제품을 판매하기 위한중간 단계 수익으로 청구

법인이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인식한 측면이 있다. 즉, 청구법인과 자회사간 관계(지분 

100%)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내부 가격정책에 따라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익금 배분 자체가 임의적인 상황에서 그에 대응하는 손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비용에 대한 수익･비용 대응과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관련 수익 및 비용 전체

를 하나로 보아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손금뿐만 아니라 익금도 공통익금의 성격

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익금(부품매출+쟁점사용료수입)을 모두 합산하고, 대응하는 손

금(쟁점연구개발비, 쟁점특허사용료, 매출원가)도 모두 합산하여 전체 이익률을 계산한 

후 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3)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비용 합계(1,813억원)와 쟁점사용료수입 합계(496억원, 반면 동 기

간 부품 매출액은 8,071억원)로 판단할 때 쟁점비용이 오로지 쟁점사용료수입을 위해서

만 소요된 비용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반대로 청구

법인이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한 후 자회사에 제공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비용 전액

이 부품 매출액에만 대응되는 비용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

이다.

4) 처분청도 쟁점비용은 쟁점사용료수입(국외원천소득)에서만 차감하여야 한다면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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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국외원천손실이 발생하여 상식적인 비용 배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 주

장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수입을 과소 계상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바, 그 답변에 따르면 익금은 청구법인의 정책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

정하면서, 대응하는 손금은 고정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수익･비용 대응에서 상호 

모순이 발생한다.

3. 법원의 판례

(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① 사실관계

원고는 1991. 9. 1. XX(이하 ’XX’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영상사업 전문 법인으

로서, XX 소유의 영상 및 콘텐츠를 국내외에 공급하는 판권판매 사업과 방송제작사업 및 문

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의 판권판매사업은, 원고가 XX에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등을 국내

외의 다른 방송사에 공급하여 그 대가(판권판매수입)를 받은 다음, XX에게 판권판매수입금

액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지급비율(약 50～60%)에 따라 산정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고의 판권판매사업 중 외국 방송사에 대한 판권판매의 경우에는, 원고가 외국에 판권판

매를 위한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내(국외사업부)에서 직접 해당 외국 방송사로 방송프로

그램을 공급하고, 외국 방송사로부터 판권판매수입금액을 받을 때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세액(판권판매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을 공제한 차액만

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원고는 2005～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을 공제함에 있어서 외국 방송사로부터 받은 판권판매수입금액(국외수입금액)에서 경비{저작

권 사용료 및 관리부문(경영관리부, 전략사업기획부, 감사팀, 임원실) 에서 발생한 일반관리

비 등 공통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국외수입금액 전체를 국외 원천소득으로 하여 법인세

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2005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6 - 2009 사업 연도에는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후, ① 원고가 국외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외수입금액 전체에 대해 외국에서 원천징수를 당하였더라도, 외국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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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외수입금액에서 저작권 사용료 및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 중 국외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야 

하고, ②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는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공통경비이므로 

국내사업과 국외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데, 총제조원가가 합리적인 배분기준이

므로, 원고의 총제조원가 중 국외사업부의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국외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2011. 5. 5. 원고

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②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사업부문 중 국내사업부와 국외사업부에서는 콘텐츠 유통사업을 

하고 있고, 방송제작사업부와 문화사업부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

는 바, 각 사업부문의 업종 및 원가 구조가 다른 점(즉 국내사업부와 국외사업부에서는 제조

원가로서 저작권 사용료가 발생하는 반면, 방송제작사업부와 문화사업부에서는 제조 원가로

서 원고출연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들 각 사업부문의 수입금액 대비 제조원가의 비

율이 달라지게 됨)에 주목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6항은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에 관하여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동손금은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이 국

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공통경비의 배분기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분기준의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 시행규칙의 규정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

이고, 위와 같이 원고의 각 사업부문의 업종이 다르므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이 아닌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2심 서울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2누32996 판결과 상고심인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에까지 유지되었고, 대법원도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원고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공통되는 경비인 관리부문의 일반관리비(‘공통경비’)는 그 발

생원인이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분함이 타당

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각 사업부문별 총제조원가를 기준으

로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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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두43023 판결

① 사실관계

원고는 게임프로그램 개발업과 게임 서비스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 직접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이하 ‘자체제작 게임프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다른 게임개발

업자와의 계약으로 이용권을 취득한 게임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게임프로그램’이라 한다)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외에서 운영함으로써 수입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한편, 원고는 국외 영업과 관련하여 국외에 고정사업장을 두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9.부터 2012.까지 30개 게임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 중 17개 게임프로그램 개발은 도중에 중단되었고, 1개 게임프로그램은 완성되어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부진하여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며, 7개 게임프로그램은 국내 서비스를 

통하여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 일부 게임프로그램은 외국에서도 서비

스가 개시되어 국외원천소득을 발생시켰다. 

원고는 자체제작 게임프로그램 개발에 들인 비용이 회계상 자산으로 인식하여야할 무형자

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전액을 지출 당시의 비용으로 인식하였고, 2009 내지 

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납부 당시 위 회계처리 그대로 위 비용을 지출 당시의 손금

으로 계상하였다.

원고는 2009 내지 2011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출시하여 국외원천수입을 발생시킨 게임프로그램의 연구개발비

(이하 ‘외국 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라 한다)만을 국외원천수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파

악하고 차감한 반면, 국내에만 출시되고 국외에는 출시되지 아니한 게임프로그램과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된 게임프로그램의 각 연구개발비(이하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이라 

하고, 외국 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와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를 합하여 

‘이 사건 연구개발비’라 한다)는 국외원천소득에서 전혀 차감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또한 국내・외원천수입과 관련된 공

통비용이므로 그 비용 또한 국내원천수입과 국외원천수입의 비율로 안분하여 국외원천수입

에서 차감할 손금 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원고가 2009 내지 2011 각 사업연도에 대

해 감액사유와 증액사유를 들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수행하는 온라인 게임 사업의 성격, 연구개발비의 목적,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의 

특수성,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 원고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해당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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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도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해당 게임과 직접 관련된 무형자산 감가상각비(외주제작 게임프로그램에 관한 저

작권료 등) 등의 손금은 각 게임의 국내・외 매출비중으로 배분하고, 특정 게임과 관련이 없

는 공통경비의 손금은 전체 매출의 국・내외 비중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피고들도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해당 지출연도에 게임이 출시되지 않아 공통경비로 인

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자체제작 게임프로그램 전체의 국내・외 매출비중으로 배분하여 국외

원천수입에서 차감하였고, 반면에 실제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는 각 출시게임의 국내・외 매

출비중으로 그 연구개발비를 배분하여 차감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위 처리 방식을 일응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는 직접 관련 있는 매출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소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계산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이러한 배분 방식 

또한 위법하다 볼 수 없다.

③ 2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외국에 출시되지 않은 각 게임프로그램별 연구개발비의 합계액인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원고의 자체 제작 게임프로그

램의 국내원천수입 및 국외원천수입의 각 비율에 따라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중략) 온라인 게임의 경우 외국 유통업체와 퍼블리싱 계

약을 체결한다거나 외국업체로부터 개발의뢰를 받는다거나 내부적 기획단계에서 국외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등 국내출시를 위한 게임과 국내･외 또는 국외출시를 위한 게임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기준이 있는 바, 피고들은 이러한 구체적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연구개발비를 분류

하여 국내･외 원천수입에 대응시키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연구개발비 전체를 국내･외 원천

수입에 관련된 공통비용으로 보아 안분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고 1심판결과 같은 결

론을 유지하였고,13)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두43023 판결)을 함으로써 판결을 확정하였다. .

13)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473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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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외원천소득 계산 및 공통경비 배분방법에 관한 해외 입법례 검토

1. 미국

(1) 개관

미국의 경우 국제적 이중과세회피 방법을 면제방법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어왔지만 아

직 우리나라와 같이 세액공제방식과 손금산입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유지

하고 있다. 이 중 세액공제방식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도 외국납부세액은 일정한 한도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바, 그 한도는 전세계소득(Welteinkommen)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의 비율로 계

산된다. 

여기서 국외원천소득의 계산은 각 소득유형별로 해당 수익을 결정하고 해당 수익에 관련

되는 비용들을 배분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즉, 외국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소득이 

자동으로 미국세법상 국외원천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

득을 재계산하여 공제한도를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유형별로 관련 수익을 파악하거나 결정하

는 것보다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적절하게 인식하여 관련 수익에 대응시키는 일이 더 어려

운 것이 일반적이다. 비용들은 여러 유형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해당 수익과의 대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하 점을 고려하여 미국 재무부 규칙은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할 비용의 배분

방법에 관하여 일반원칙과 주요 소득유형별 개별원칙으로 나누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2) 비용배분의 일반원칙

미국 재무부 규칙(Treasury Regulation) §1.861-8 (a) (2)에 따르면 비용배분은 1차적으로 

총수입금액(gross income)을 용역에 대한 보상, 사업으로부터의 총수입, 자산거래수익, 이자, 

임대수익, 사용료수익, 배당금, 이혼 및 별거수당, 기초연금수익, 생명보험 및 기부약정 수익, 

연금, 채무면제이익, 파트너십 총수입금으로부터의 분배수익, 피상속인의 소득, 자산이나 신

탁의 이자 수익 등 15가지 클래스(class)로 나누어 배분하고, 세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각 총수입금액의 클래스 내에서 법정그룹(statutory grouping)과 잔여그룹(residual 

grouping)으로 나누어 비용을 배부한다. 총수입금액에 확정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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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총수입금액에 안분하여 배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모든 비용은 그와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나 자산의 사용결과로 발생한 비용이

라면 이러한 비용들은 해당 수익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해당 수익에 대한 비용으로 배

분되는 것이며, 이처럼 비용배분은 각 클래스별로 포함된 수익과 비용 사이의 실제적인 인과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비용과 총수입금액간의 사실적 관계

(factual relationship)을 고려하여 배분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부 규칙 §1.861-8 T (c)

는 이러한 비용배부 방법으로 판매량, 총매출, 매출원가, 사용 자산, 인건비, 사용 공간, 사용 

시간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3) 비용배분의 개별원칙

미국 재무부 규칙에서는 이러한 배용배분의 일반원칙 외에 몇 가지 중요한 비용들에 대해

서는 별도의 배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 이자비용의 배분

미국 내국세입법 §864(e) (2)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은 자산기준으로 배분한다. 따

라서 이자비용은 자산기준으로 국외원천소득과 미국원천소득으로 배분하되, 이때 자산은 관

계그룹 내 회사들의 자산도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이자비용을 자산기준으로 배분하도록 하

는 이유는 현금의 특성상 그 원천과 사용처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워 차입금이 어

디에 사용되는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자비용은 결국 모든 활동과 자산에 귀속된

다고 보고 이들이 창출하는 모든 소득에 배분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한다(재무부 규칙 

§1.861-9T(a).

그러한 연장선에서 미국 재무부 규칙 §1.862-10T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하여 감가상각을 하

는 유형 및 무형자산 등을 취득･제조 또는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하는 차입금으로서 

담보물 이외에 소구가 불가능한 경우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비소급권부 금융(nonrecourse 

indebtedness)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 자산이 창출하는 수익에 직접 배분한다.

구체적으로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재무부 규칙 §1.861-9T(g)와 (h)에서 장

부가액방법(tax book value method)과 공정가액방법(fair market value method) 중에서 납세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장부가액방법이란 자산의 기초 세무상 장부가액과 

기말 세무상 장부가액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연구개발비의 배분

재무부 규칙 §1.861-17에 의하면 연구개발비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해당 제품군과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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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고 보아 해당 제품군과 관련된 모든 소득유형, 즉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배당소득 등

에 배분된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비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활동이 50%를 초과하여 수행된 지역

의 원천소득에 일정부분(50% 또는 25%)을 먼저 배분하고, 그 남은 금액은 매출방법(sales 

method)과 매출총이익방법(gross income method)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안분한다. 

매출방법은 연구 및 개발 관련활동이 50%를 초과하여 수행된 지역의 원천소득에 비용의 

50%를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연구 및 개발 비용이 지출된 해당 제품군과 관련된 국

내･외 매출 비율로 안분한다.14)

연구개발 비용×50%× 해외 자회사 매출

국내 매출+해외 자회사 매출

매출총이익방법은 연구 및 개발 관련활동이 50%를 초과하여 수행된 지역의 원천소득에 

비용의 25%를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제품군과 관련된 국내･외 매출총이익으로 

안분한다.

연구개발 비용×70%×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로열티

국내 매출 총이익+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로열티

일반적으로 매출총이익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매출총이익 방법을 

선택하게 되나, 매출총이익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국외원천소득에 배부할 금액이 매출 방법

으로 계산한 금액의 50% 미만인 경우, 매출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의 50%를 국외원천소득에 

배부한다.

연구개발 비용×25%× 해외 자회사매출

국내 매출+해외 자회사 매출

미국 납세자는 매출방법과 매출총이익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한 번 선택한 방법은 5

년 동안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이전에 변경하려면 IRS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재무부 규칙 

14) 매출방법에서 연구개발 활동이 50%를 초과하여 수행된 지역에 발생 비용의 50%를 배분하는 이유는 

연구개발 활동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시장과 관련된 제품에 먼저 이용되기 때문이다(재무부 규칙 §1.861- 

17(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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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17(e)).

③ 자회사 관리비용(stewardship expenses)의 배분

자회사 관리비용이란 모회사가 자회사를 위해 하는 활동임과 동시에 모회사 자신을 위한 

활동으로도 볼 수 있는 양면적 활동(duplicative activities)에 따른 비용과 주주가 투자자로서 

수행하는 회계감사, 내부보고, 내부감사 등 주주활동(shareholder activities)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회사 관리비용은 일반적으로 모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주

로서 자회사 등 관계 법인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관계 법인들로부터 

수취하거나 수취하게 될 배당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배분되어야 한다(재무부 

규칙 §1.861-8(4)). 따라서 해외자회사와 관련하여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회사 관리비용

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발생시간 기준, 매출액 기준 등을 이용해서 국외원천소득에 관련 비

용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만약 관련 부서의 비용이 해외자회사와 국내자회사 관리 등 수행에 

따른 비용으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각 자회사의 매출액 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

분하여야 한다(재무부 규칙 §1.861-8(g)). 자회사에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해당 자회사들의 비용을 배분하여야 한다.

④ 법률 및 회계 관련 비용의 배분

법률 및 회계 관련 비용은 이러한 활동의 제공과 관련된 해당 소득에 배분되어야 한다. 제

공된 법률 및 회계 관련 용역의 성격에 따라 직접 관련된 소득에 배분할 수도 있고, 모든 소

득유형에 베부될 수도 있다.

2. 독일

독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국외원천소득의 계산은 관련 당사국간에 조세조약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독일 세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 독일 소득세

법 제4조 이하 소정의 소득금액계산의 원리가 적용된다.15) 이에 따라 독일에서 국외원천소득

은 원칙적으로 순소득과세주의(Nettoprinzip)에 따라 산정된다. 즉, 국외수익에서 이와 경제적 

관련이 있는 영업상 경비 및 순자산감소분을 제한 순소득으로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익과 비용간의 시간적 관련성과 경제적 관련성을 검토한다.

15) 따라서 국외원천소득 여부는 원칙적으로 독일 세법에 따라 평가되므로, 만약 외국세법이 독일세법과 

다른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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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적 관련성

먼저 해당 수익과 경비는 일정한 시간적 관계에 있어야 함을 요하는데, 독일에서는 공제 

대상 경비는 당해 수익이 획득되어진 것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일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예컨대 장기간 개발된 제품에 대한 개발비용은 나중에 그 제품을 위해 실시된 특

허에 대한 사용료를 획득할 때 그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2) 경제적 관련성 - 직접비용 vs. 간접비용

독일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근거규정인 독일 소득세법 제34c조 제1항은 종래 국외원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수익과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경비를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

하고 있었다. 국외원천소득의 계산과 관련한 수익과 비용은 일정한 경제적 관련성하에 있어

야 하는바, 독일소득세법 제34c조 제1항에서 사용하는 이 “경제적 관련성”이라는 용어가 어

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독일 내에서 해석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경제적 관련성은 해

당 국외 수익에 대한 영업상 지출 및 순자산감소의 필요적 관련성(notwendige Verknüpfung)

을 나타낸다고 일응 볼 수 있다. 그러한 경비로서 매우 다양한 지출과 비용을 상정할 수 있

을 것이고 입법자는 이 규정을 만들 때 그 중 일부를 고려에 넣었을 수도 있고 간과했을 수

도 있다. 독일 학계에서는 여기서 경제적 관련성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경비가 돌일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및 제9조에 따라 해당 영업으로부터 유발되는 모든 경비로서 영업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서 그 전체가 공제가능하다고 가장 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해당 수익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비만을 의미한다고 좁게 해석할 수도 있다.

독일 연방조세법원(BFH)은 과거에는 독일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비용인식원칙(Veran- 

lassungsprinzip)에 따라 해당 수익에 직접적인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비용만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었다.16)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학설에서 신랄하게 비판받았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경제적 관련성과 “사실상의 사용”이라는 개념은 칼로 자르듯이 분명하게 

구분되거나 입증하기 어렵고 따라서 경제적 관련성이라는 개념은 형식적 기준으로 흐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17)

그러나 2003년부터 독일 소득세법 제34c조 제1항 4문이 “독일 소득세법 제34d조 제3호, 제

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 c에 규정된 국외원천소득이 국내영업으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소득에 기초되어 있는 수익과 ‘경제적 관련성’이 있는 영

업상 경비(‘필요경비’가 아님)를 공제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위와 같은 연방조세법원

의 해석은 진부하게 되었다. 당시 입법자료에 나타난 입법취지에 따르면 특히 국외 포트폴리

16) BFH, Urt. v. 16.3. 1994, I R 42/93, BStBl. II 1994, 799.

17) 이에 대해서는 Kempermann, FR 2000, 998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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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투자와 관련하여 지불된 재융자이자(Refinanzierungszinsen)가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공제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고려대상이었다고 한다.18) 과거에는 이러한 비용이 공제되지 못함에 따

라 국외원천소득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계산시의 기초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에 따라 독일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공제한도액이 상대적

으로 줄어들게 되어 외국납부세액의 일부가 공제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개

정법에 따르면 이러한 국외 포트폴리오 투자와 관련해 지불된 재융자이자에 대해서도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에 대해서는 제34c조 제1항 4문이 너

무 지나치게 넓게 규정됨에 따라 일반 관리 및 마케팅비용과 공통비용과 같은 다른 간접비

용도 공제대상 비용으로 넓게 포섭되는 문제가 비판되었다. 이제는 직접경비만의 공제를 허

용했던 법개정 전의 연방조세법원의 위 판례가 다시 재조명 받는가 하면, 개정된 독일 소득

세법 제34c조 제1항 4문에서는 특정한 소득유형에서만 간접비용까지 공제되지만 거기에 열

러되지 아니한 소득유형에서는 그렇지 못한 점도 비판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수익과 비용간의 일정한 비례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경제적 관련성 검토에 있어서

는 추가적으로 양자간에는 인과적이고 목적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하여야 함은 물론, 특정 국

외 원천에 투여되는 수단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일 것을 요한다고 한다.19) 결과적으로 수익과 

비용간에는 최소한 구체적인 간접적 관련성은 존재해야 하며, 일반 관리비용과 융자비용 등

을 국외원천소득에 안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20)

이러한 실질적인 개념판단 외에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간접비용의 특수성이 지적된

다. 위와 같이 직접비용 위주의 파악은 제34c조로 하여금 간접비용들에 대한 파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학설에서 지적되고 있다.21) 직접비용의 귀속문제보다 간접비용의 구

분문제가 실무적으로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간접경비의 경우에는 직접적 관

련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해당 수익에 대한 목적지향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22)

18) BT-Drs. 15/119. S. 40.

19) Sköhler, DStR 2003, 1156(1157).

20) Grotherr/Herfort/Strunk, Internationales Steuerrecht, S. 121 ff.

21) Kuhn, in: Herrmann/Heuer/Raupach, §34c EStG, Rn. 93.

22) Gosch, in: Kirchhof, EStG, §34c Rn.15.



◆◆◆

114

2020년 한국조세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3. 영국

(1) 개관

영국은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와 관련하여 분배금에 대한 국외소득 면제(2009년 도입)와 

국외지점소득에 대한 면제(2011년 도입) 등 면제방식을 운용하는 외에는 종래와 같이 외국납

부세액공제방식과 손금산입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이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Taxation 

(International and Other Provision) Act(TIOPA) 2010dml Part 2에서 규정되고 있는바, 영국

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영국의 조세를 한도로 적용되며, 이때 국외

원천소득의 계산은 그 소득이 능동적 소득(trade incom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

다. 여기서 능동적 소득인지 여부는 이익추구동기, 거래량 등 능동적 소득 징표에 해당하는 

요건들을 충족하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2) 국외원천소득 계산의 일반원칙

TIOPA 2010 §42와 §44에 따르면 능동적 소득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

한 총수익에서 관련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으로 계산한다. 직접비용은 국외원

천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소득에 이를 귀속시키는데 큰 어려

움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비용은 복수의 소득에 관련되는 경비로서 이들간에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간접비용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배부되는 것이 원칙

이다. 영국 국세청 매뉴얼(HMRC MANUAL에 따르면 이러한 합리적인 비용배분 방법은 각

각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간접비 배부 전 계산된 소득비율, 

임직원 수, 면적, 지분율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간접비용에 대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능독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배분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사용료소득 등 능동소득이 아닌 경우는 국외에서 과세대상이 된 원천소득금액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3) 국외원천소득 계산의 개별원칙

영국의 경우도 이러한 일반원칙에 대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및 능동적 소득

으로 보는 사용료소득 등 개별 소득유형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에 관한 개별원칙들을 영

국 국세청 매뉴얼로 상세한 사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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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1) 개관

일본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이란 통상의 국외

원천소득에서 외국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은 국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국외원

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목적상 계산된 과세표준이 아니라 일본법인

세법 제138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이외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일본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즉 일본세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일본 법인세

법시행령 제142조).

(2) 공통비용의 배분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직접 구분하여 해당 소득에 귀속시

키면 될 것이지만,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공통으로 대응하는 비용의 취급은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 어렵다. 

이에 일본 법인세법 제142조 제6항에서는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 

비용들을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소득,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공통으로 

발생하는 공통비용으로 구분하여 배분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통비용은 수입금

액, 자산가액, 사용인의 수, 기타 기준 중에서 내국법인이 행하는 업무내용 및 비용성격에 비

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한다.

이때 구체적인 비용배부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 법인세법기본통달 16-3-12에서 16-3-19

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공통비용을 배분할 때 개개의 항목마다 배분하는 것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든 공통비용을 일괄하여 해당 사업연도 매출총이익에서 국외원천소

득의 매출총이익이 차자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이 경우 일괄 배분되는 공통비용에서 차입금 

등의 이자비용, 평가성 충당금 및 준비금의 전입액은 제외하여 별도로 배분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다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사용료소득의 경우에는 매출총이익 대신 수입금액(총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특히 기본통달 16-3-14는 이러한 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세관청의 확인을 받아 수입금액, 직접경비, 자산가액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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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비용배분방법의 특례

① 이자비용의 배분(기본통달 16-3-13)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국외사업장 등에서 국외업무를 위해 직접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를 

제외한 공통성격의 이자를 업종별로 도매업･제조업, 은행업 및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배

부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도매업･제조업의 경우: 자산가액비율로 안분(사업연도 종료시점의 총자산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시점의 총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액에서 국외업무와 관련된 사업연도 종료 및 

직전 사업연도 종료시점 총자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은행업의 경우: 예금, 차입금 등의 평균잔고에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

본의 평균액을 더하고 고정자산 장부가액의 평균액을 뺀 금액에서 국외원천소득 관련 대부

금 유가증권 등의 평균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

그밖의 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에 따라 도매업 및 제조업과 은행업에 준하는 방법을 고려

하여 배분

② 충당금 및 준비금의 배분(기본통달 16-3-15)

평가성 충당금 및 준비금 전입금액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분규정을 두고 있다.

개별평가 금전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그 대상이 된 금전채권 중 국외사업장 등

에 속하거나 국내사업장에 속한 금전채권이면서 국외원천소득 발생 원천이 되는 금액과 관

련된 부분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배분

일괄평가 금전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의 경우는 대상 금전채권 중 국외사업장 등

에 속하는 금전채권 및 국외원천소득 발생원천이 되는 금전채권의 비율로 안분

해외투자 등 손실준비금의 전입액은 국외사업장 등에 속하는 특정주식 등에 대해 적립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으로 배분

그 외의 평가성 충당금 및 준비금의 전입액은 그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

Ⅳ.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1. 2020년 개정 사항 평가

2019년 법개정에서 입법자가 스스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라는 용어를 개념정의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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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직접비용이고 무엇이 간접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실무

상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야기하게 되었고, 방법론적으로도 사실상 제2호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되어야 

제1호의 직접비용인지 여부가 판정되는 구조는 정상적인 논증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위 법개정 후 1년도 안되어서 다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을 개정하

여, 직접비용이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

원천소득과 그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제외한 개념으로 정의하고(제1호), 

간접비용이라는 용어를 ‘배분비용’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그 의미는 종전 간접비용의 개

념과 동일하게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중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종전 기

획재정부령에서는 간접비용 개념하에 동일 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고, 다

른 업종의 경우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배분비용이라는 용어 

하에서도 이러한 구분은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으로 발표되었다(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

세연도분부터 적용).23) 나아가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가 선택할 

경우 연구개발비 등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은 별도 계산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다(연구개발비 산정방법 특례 신설

은 2021. 1. 1. 이후 시행). 이를 신구조문대비표로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한편 2020. 3. 13.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시행규칙 제47조의 내용이 제3

항으로 되고, 새로이 제1항과 제2항이 신설되어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의한 위

임사항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

발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내국법인의 연

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연구개발비”)을 말하며(제1항),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매출액 

방법(1호)과 매출총이익 방법(2호)으로 규정하고,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3) 한국세무학회, 2020년 개정세법해설 Workshop 교재,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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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2. 개정 2020. 2. 11. 개정

영 제94조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

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

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

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

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

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직･간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직접비용: 제2호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

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2. 간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

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

원천소득 관련 비용

영 제94조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

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

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

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

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

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

으로 하되,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

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

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

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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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

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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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이상의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일별해보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개념의 혼란을 정리하고 

간접비용을 배분비용이라는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국외원천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항상 문제

를 야기하는 공통비용의 배분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규율하고자 한 입법의도를 보여

준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외원천소득 계산의 대원칙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다른 소득과 공통으로 관련되

는 비용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의 규정들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의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준용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납세자들로서는 이 

경우 익금이나 손금에 관한 일반원칙, 즉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나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

한 원칙 등 매우 일반적인 원칙을 머릿속에 상정할 수 있을 뿐이다. 입법자로서는 법인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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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서 번 소득과 관련될 수 있는 경비가 매우 다양하므로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을 해당 

규정을 사안에 따라 납세자가 적절히 찾아 준용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해줄 것을 기대했

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세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납세자가 예측가능하고 기대가능

한 명확한 문언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납세자로서

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관련 비용을 인식

하고 이를 국외원천소득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과세관청과는 지난한 논쟁을 하여야 할 것은 자명하다.

2. 비용배분방법의 불명확성 문제

개정법은 간접비용을 ‘배분비용’이라고 용어를 변경하고, 간접비용의 개념정의를 보아야만 

직접비용의 개념이 파악되었던 종전 규정의 문제점을 시정해서 직접비용을 먼저 정의하는 

방법론을 채택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직접 또는 배분비용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연구개발비의 경우 선택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제외하면―배분비용의 경우 

이를 어떻게 각 소득에 배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물론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때 각 

수익 유형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비용 또는 공통비용의 배분방법

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손비가 어느 소득유형에 매칭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불필요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구분

경리의 필요성에서 수익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제113

조), 구분경리할 수 없는 공통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안분하는데, 공

통손금의 경우는 동일 사업인 경우는 매출액 비율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

별 손금비율로 안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별 손금비율이 없거나 이 방법이 불합리한 경우

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에 따른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배분방법은 앞서 본 기획

재정부의 관련 예규에서도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간접비용 또는 공통비용의 배분에 준용

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우리 법인세법이 국외원천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공통비용의 배분방

법을 전혀 규정하지 못한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해석론이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점차 다양해지고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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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법인세납세의무를 지는 내국법인들이 국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완벽하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없을 것이다.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에 해당 

외국의 세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우리 세법을 기준으로 우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산된 금액으로 이중과세효과를 배제하는 법효과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우리 세법 자체에 공

통비용의 경우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관련 소득에 대응시켜 차감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을 스스로 규정해줄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에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할 기본적인 공통비용(간접비용) 배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선 배분기준에 관해 납세자의 시각과 과세관청의 시각이 상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여 상호 마찰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의 

경우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차입금이 내부자금과 합쳐져 필요한 곳에 사용되기 때문

에 차입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파악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금투자가 기업의 수익창출과 

1:1의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국외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

수익과 자회사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및 국외지점을 설치하여 국외지점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차입금이 먼저 국외 자금대여에 사용되었다고 보아 국외 대여금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을 국외원천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를 배분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

니면 전 사업에 공통된 것으로 보아 안분하여야 하는 것인지 누구도 명확히 말할 수 없다. 

국외 자금대여를 위해 차입한 특정 차입금이 아닌 이상 국외 대여금이 차입한 차입금에서 

먼저 대여된 것인지 내부 유보된 자금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차입금이 국

외에 대여되는 데 먼저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지만, 국외원천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부입장에서는 유리하므로 이러한 논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 또한 차입

한 차입금이 이자소득의 원천이 되는 국외 대여금, 배당소득의 원천이 되는 국외 자회사 취

득, 국외지점소득의 원천이 되는 해외지점 운영에 사영되었다는 가정하에 공통비용으로 보아 

배분하는 경우에도 각 원천별로 충출된 수익비율로 배부하게 되면 간편하나 먼저 수익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수익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이 

들 수 있고, 배당의 경우 해외자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배당소득에 이자비용은 배분

할 수 없게 되어 배분율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자산 기준으로 배분할 때에도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앞서 본 해외사례에서 미국의 경우 기본적인 비용의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특정한 비

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개별 배분기준을 이자비용, 자회사관리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능독적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간접비용으

로 배부하지 않지만, 능독적 소득에 대해서는 간접비용을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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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하되, 합리적인 비용배분 방법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기준으

로 간접비 배부 전 계산된 소득비율, 임직원 수, 면적, 지분율 등을 언급하고 있고, 간접비용

에 대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차감한 후에 금액으로 배분하도록 제시하는 등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영국보다는 더 정교하게 배분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3. 연구개발비의 경우

개정법령에서는 특히 연구개발비를 국외원천소득과 다른 소득에 안분하는 방법을 매출액 

방법과 매출총이익 방법으로 구체화하여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

는 미국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연구개발비 배분방법론을 그대로 직수입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일단 연구개발비는 소득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고 이 때문에 조세

회피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은 점을 생각하면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과 그밖의 소득

에 공통으로 대응하여 안분이 필요한 경우 일응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도

입의미를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의 인

식에 있어서는 시간적 관련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발생하는 대

표적인 소득유형인 특허권이나 기술노하우의 사용료는 그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과 해당 기

술이나 노하우의 연구개발시점과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

여 사용료의 발생시점과 연구개발비 발생시점이 같은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기 쉽

고 이런 경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할 때 과연 연구개발비를 어느 과세기간

의 사용료에 매칭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독일에

서는 다년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제품의 경우 관련 사용료 소득과 대응되는 연구개발비

는 같은 과세기간에 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개발비의 배분방법 특례는 2021년

부터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시간적 관련성의 문제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고, 시행

규칙 제47조 제2항의 계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특허사용료 등 수익과 연구개발비의 

시간적 관련성 한계를 반영할 것인지, 현재와 같이 그러한 고려 없이 비용배분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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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동적 수익에 대한 간접비용 배분의 문제

적극적 사업활동과 관련한 소득을 능동적 소득(trade income)이라 한다면 이자소득, 배당

소득 및 사용료소득과 같이 투자소득적 성격의 소극적 수익을 수동적 수익이라 할 수 있고 

국외에 원천이 있는 이러한 수동적 수익에 대해서도 공통비용의 배분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의 문제이다.

이자소득의 경우 OECD모델조세조약 제23A조와 제23B조의 주석 문단 63에서는 내국법인

이 차입하여 대여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인 이자소득은 관련 이자비용이 차감되어 외국납부

세액공제한도가 작아지므로 사실상 이중과세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완전

세액공제방식을 통한 이중과세문제해결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국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국외자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공통적으로 제공되

는 마케팅, 인사, 영업 등의 공통비용뿐 아니라 주주로서의 관리비용인 연결재무제표작성, 내

부감사 등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바, 전자는 내국법인이 국외자회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용

역이므로 공통비용을 안분하여 적정한 이윤을 가산한 정상가격으로 외국자회사에게 청구하

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주주로서의 당연한 관리비용이므로 국외자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자와 후자 모두 이른바 ‘자회사관리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의 공통부서에

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히 구분관리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구분하여 안분인

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용료의 경우는 앞서 연구개발비와의 관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이 있은 후 사

용료 수익이 인식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다가 감가상각하는 경우가 아닌 한 - 연구개발비를 일일이 추적하여 특허권 또는 

기술노하우의 사용료 수익에 매칭하여 배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동적 수익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사용료소득에 관련되는 간접비용을 

추적하여 배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함은 물론 과세

관청에게도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토과정에 과도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처람 

간접비용의 구분 및 배분이 쉽지 않은 수동적 수익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계산방법과 동

일하게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액 총액(원천징수된 금액 포함)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는 방법

이 필요하다. 다만, 증권업이나 지주회사업 또는 지적재산권서비스업처럼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사용료소득이 내국법인의 적극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원칙으로 돌아가 직접 또는 

간접비용을 배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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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안분기준의 적극적 법제화 필요

2020. 2. 1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는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의미는 간접

비용 또는 공통비용으로서 안분이 필요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비 이외에도 시행규칙에서 규

정할 공통비용이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어떤 경비항목이 시

행규칙에 규정으로 도입될지는 점칠 수 없으나 미국의 입법례처럼 이자비용, 자회사관리비용 

등 수익과의 인과관계를 밝히히 어렵고 그냥 둘 경우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많은 

경비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의 입법상황을 지켜볼 대목이다. 

6. 납세자의 선택의 폭 확대와 일괄배부 방법의 인정 필요성

국외원천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관련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공통)비용은 경제생활관계

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연동해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만큼 이를 인식하거나 배

분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일 수 있다. 때문에 어느 획일된 방법만을 걍요할 수 없고 해당 수익

과 인과관계가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비가 배분될 수 있는 방법을 납세자가 찾도

록 하고 그러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도 용인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세회피목적이 있거

나 불합리한 방법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재계산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선택

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일반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매출비율, 제조원

가 비율, 간접비 배부 전 계산된 소득비율, 인원 수, 면적, 지분율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을 제

시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영역에 있어서의 APA와 같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합리적인 비

용배부 방법에 관하여 미리 의견조율을 하고 양측이 의사합치한 배분방법을 일관되게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개별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납세협력비용만 유발하는 등 합리적

이지 못한 경우에는 간편법을 허용하여 비용을 일괄 배부하는 것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

126

2020년 한국조세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7. 2013년 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의 사안 적용 문제

앞서 법개정 연혁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에

서 관련 직간접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도입된 이후 2019년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

(공통비용)의 안분배분 방법이 규정화되기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 국외원천소득과 관련 

경비의 배분문제가 제기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실제로 2013

년～2018년 기간동안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공통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이 제기되어 다수의 불복사건이 제기되거나 계속중인 상태이다. 

대표적으로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제조회사가 국내외에서 자동차를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현지에서 제조･판매한 분과 관련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비

를 해외 자회사에서 수취되는 특허사용료에서 국내외간 어떻게 안분하여 배분할 수 있는지

를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마찰이 일어난 사례가 있다. 납세자는 판매･제조한 장소를 

중시하여 관련 연구개발비를 해외(사용료 매출)와 국내(차량 매출)로 구분하여 국내외 공용

차종 개발비 중국외변형차종(A’) 개발비만을 국외원천소득(사용료)의 직접비용으로 보아 차

감하여 신고한 반면, 과세관청은 국외변형차종 개발비 외에 기본형 차종(A) 개발비도 국외원

천소득(사용료)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내외 차량 생산대수 비율로 배분하여 

추가적인 직접비용으로 차감하여 과세하였다. 이 사건은 2013년 사업연도부터 2019년 법개정 

전까지의 사업연도에 관련한 것으로 그 이전부터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용인해온 과세관청의 

과세관행과 2019년 법개정의 취지를 확인사항으로 보아 2019년 법개정 이전의 사안에 대해

서도 동일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건과 관련하여 2019. 10. 11. 개최된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국외변형차종

(A’)개발비는 국외원촌소득(사용료)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국외소득에서 직접 차감(A’

비용은 안분 필요 없음)하는 것이며, 기본형 차종(A) 개발비는 공통연구비로서 국내외 소득

에 배분이 필요한 것이며, 이때 배분은 비록 국내외 수익구조가 다르더라도(판매액 vs. 로열

티) 외형(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차감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24) 현재 이 건은 조세심판

원에 심판사건 계류중이다.

생각건대 이 건은 2019년 법개정 이전에 속하는 사안으로서 개정된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해당 사안에 가장 합리적인 비용배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 대

표적인 사안이다. 사실관계상 나타난 바에 의하면 기본형 차량은 기본형 설계에 바탕하여 해

외 현지에서 제조시에는 해당 현지에 부합하게 일부 수정 또는 변형이 가해져서 제조 및 판

24)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0,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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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되는 것이므로, 최초 기본형 차량 제조시 투여된 기술은 해외 현지의 변형차량 제도시에도 

일정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국외원천소득인 사용료수익과 국내 차량매

출소득에 공통으로 대응하는 연구개발비의 배분에 있어서는 각각 국내와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 대수로 안분하여 배분하는 것이 그나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긍할만한 안분기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Ⅴ. 요약 및 결어

이상 현행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한도액 계산과 관

련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종래 국외에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에 있어 관련 

양당사국의 세법체계가 다르겠지만 우리 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관련

된 직･간접 비용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순소득과세주의를 실현한 과세를 이루겠다는 좋은 

입법취지를 천명하였었다.

그러나 직･간접 비용의 관념이 순수 회계상의 용어인 직접대응과 간접대응의 관념과 혼동

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불명확했고, 이 때문에 국외원천소득에서 공제하는 관련 비용의 

범위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마찰이 계속되어 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입법자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려는 시도도 하

여보았지만, 간접비용을 국외원천소득과 다른 소득이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으로, 직접비용

은 이러한 간접비용이 아닌 것으로 개념정의하면서 전도된 개념정의방식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되자 올해 초 다시 직접비용 → 간접비용 순으로 개념정의를 바꾸고 간접비용을 배

분비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결국 간접비용은 국외원천소득과 다른 소득에 공통으로 관련

되는 비용이라는 점이 중요한 징표이고, 그 점이 확인되면 이러한 공통경비를 관련 소득들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새로이 추가한 연구개발비의 선택적 안분 특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납

세자가 쉽게 파악가능한 안분방법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한다는 대원칙만 있고, 

국외원천소득과 다른 소득이 업종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른 러프한 안분방법만 제시하고 있

을 뿐이다. 

직접비용인지 간접(배분)비용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소득과 관련 경비간의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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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쉽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확인이 쉽지 않은 반면에 조세회피목적이 개입

할 여지가 많은 소득유형이나 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괄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

요가 있고, 미국의 입법례처럼 연구개발비 이외에 이자비용이나 자회사관리비용 등 특별히 

비용배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연구개발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라고 여운을 남기고 있어서 향후 시행령 등에 어떤 경비의 안분방법이 추가로 

등장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사용료소득처럼 수동적 성격이 강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세

법상 취급과 동일하게 별도의 비용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국외에서 받은 총금액을 그대로 국

외원천소득으로 인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납세자가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찾

아야 하듯이 국외원천소득에서 관련 경비를 공제하거나 안분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합리적

인 방법을 납세자가 찾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미리 과세관청과 비용배부방법을 어떤 방법과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다. 이를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미연에 회피할 수 있고, 납세

자로서도 세무조사의 위험을 덜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해본다.

2012년 최초 규정체계 마련이후 2019년 법개정이 있기 사이에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와 공

제한도액의 계산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새로이 개정되거나 도입된 규정

을 (납세자에게 불리한 효과가 되는 한)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와 관련한 국외원천소득 계산은 원칙적으로 원론으로 돌아가 수익비용 대응

원칙과 손익의 귀속시기 등 법인세법의 익금계산 및 손금계산의 일반원칙에 터잡아 가장 합

리적인 방법으로 수익과 비용간의 인과관계를 찾기 위한 노력을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경

주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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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

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연구자”란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 게재하는 모든 자, 본 학

회의 이름으로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

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

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1. ｢조세논총｣에 투고된 논문 

2. ｢조세논총｣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 

3. ｢조세논총｣에 이미 게재된 논문 

4. 기타 (사)한국조세법학회의 명칭으로 간행된 연구결과물 

제2장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자 및 학회의 책임

제 4 조 (연구의 진실성)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및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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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자는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

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전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다른 간행물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간행물에 

중복 심사의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학위논문이나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진행 이전에 편집위원회에서는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율이 

25% 이상인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심사거부, 수정 또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또는 

소명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

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 7 조 (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①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적절한 연구방법과 통계기법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135

 

 한국조세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 8 조 (학회의 역할과 책임) ①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부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

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자 상호 관계의 공정성

제 9 조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

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

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 (저자의 책임과 의무, 저자표시 순서)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저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신저자) ①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12조 (저자추가 및 변경) ① 논문의 최종저자는 투고단계의 저자 외에 수정단계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저자만 인정된다. 

② 논문심사가 종료되어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저자추가 또는 

저자변경 및 저자순서 변경은 금지된다. 

1. ‘저자추가’란 투고단계에서의 저자 외에 새롭게 저자를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저자변경’이란 저자추가는 없지만 기존저자가 빠지고 새로운 저자로 대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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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저자표시 순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교신저자가 수정단계에서 저자추가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편집위원장을 

참고로 하여 전체 저자들에게 허락을 득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모든 저자들로부터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④ 교신저자가 공동저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저자추가 및 변경을 하거나, 한사람의 공동저

자라도 저자변경 및 저자추가를 거부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저자추가 및 변경을 취

소할 수 있다. 

⑤ 게재가능 판정이후 교신저자가 임의로 저자추가 또는 저자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논문

은 게재가 취소된다.

제13조 (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4장  연구 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행위

제 1 절 인용방법 및 원칙

제14조 (인용방법 및 원칙)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

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

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

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학술 자료를 논

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

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

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⑥ 저자는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는 경우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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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⑦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 내용을 이

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이라면 관련 연구자가 이론적･경험적

으로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⑧ 선행연구 리뷰에서 초록을 사용했으면서도 참고문헌 목록에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의 출간 버전을 인용하면서 실제로는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집에 출간된 초기 버전 또

는 예비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15조 (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

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원문을 인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제 2 절 연구부정행위

제16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

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

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

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

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

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

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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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

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

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행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17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연구윤리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

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6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①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게재

되는 논문 및 연구결과물은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사)한국조세법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② 중복게재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하게 텍스트를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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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제19조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부적절한 출처인용 

2. 참고문헌 왜곡 

3.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4.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저술의 출처인용 

5.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6.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제20조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

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하거나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21조 (텍스트의 재활용)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

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

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심사과정의 공정성

제22조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자는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의 편집위

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

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단,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

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③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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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23조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24조 (사적 상충 및 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

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심사자는 논문심사에 있어 사적(私的) 편견을 피해야 한다.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상

충의 관계가 있다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지적(知的) 상충이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6장 논문 관리의 공정성

제25조 (편집위원장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장은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

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

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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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윤리규정 시행과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26조 (윤리규정 서약) (사)한국조세법학회의 연구수행과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

행물에 투고시 본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27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

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

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목적)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정한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초

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에 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함)을 포함해 연구윤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윤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함)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편집위원장과 학술위원장 이외

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1조 (연구윤리위원회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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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

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최초 제보 또는 추가적인 제보에서 주장된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3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

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

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학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

우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

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4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학회의 인지로 연구부정

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

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7

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

회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5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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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함)를 둔다.

③ 연구자의 소속 기관 등의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고자 학회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의 소속 기관, 대학 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본 학회에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장은 본 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

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 전체에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

상이어야 하고.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

른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를 학회에서 검증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

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

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

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

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39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한 절차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조사

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사실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며, 피조사자에게 

30일 이내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신고 접수일에서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를 제보

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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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

정을 내릴 수 있다.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0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예비조사 

착수 후 본조사의 판정까지 모든 조사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

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학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

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

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

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

여 관련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 (판정) ① “판정”은 학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

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

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

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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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

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학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본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6조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44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

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이사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

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 (조사결과의 제출) ①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그 결과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2. 본조사의 경우

가. 제보의 내용

나. 조사결과

다.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라.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마.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사.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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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회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8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다. 

1. 게재 확정된 연구논문의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

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게재를 보류한다. 

2.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

소하고,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3.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연구자에 대하여 3년간 ｢조세논총｣ 및 그 밖의 학술 간행

물에 논문투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한국조세법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 ｢조세논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해당 내용의 세부 사항

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제49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

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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